
▣    본 오피스텔의 입주자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▣  본 청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전시관 현장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인터넷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.
▣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 2019-주택과-분양신고-32583호(2019.08.28.)로 분양신고 처리 알림.
▣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 15조에(건축법 제11조 의제)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[승인번호 : 2017-주택과-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16호(2017.06.19.)]
▣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, 순위와 무관하며,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,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▣  국토교통부의 ‘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’에 따라 입주 전에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(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)
▣ 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(KBC2016)에 따라 최대지반가속도 0.204g,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(MMI등급)은 VII 정도의 지진에 저항하도록 구조설계되었습니다

▣  공급대상물
ㆍ��공급위치�:�경기도�고양시�일산서구�일산동�621-1번지�일원
ㆍ��대지면적�:�12,491.0000㎡
ㆍ�건축물�연면적�:�140,293.5986㎡�중�오피스텔�37,785.5550㎡
ㆍ�건축물�층별�용도�:�B4F~B2F�기계·전기실,�B1F�주차장,�1F~2F�근린생활시설,�20F�피난안전층,�3F~48F�오피스텔�
ㆍ��공급규모�:�지하�4층�~�지상�48층,�1개동,�오피스텔�225실
ㆍ��주차대수�:�총�1,147대(오피스텔�275대,�공동주택�718대,�근린생활시설�154대)

▣ 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� � (단위�:�실,�㎡)��

타입 공급실수
실별�계약면적

대지지분
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합계

66 45 66.1999 29.9315 6.5072 36.0600 138.6986 12.1370

83 180 83.6076 37.8770 8.2182 45.5423 175.2451 15.3285

▣  청약군 안내� � (단위�:�실,�㎡)��

군 타입 공급�실수 비고

1군 66 45 1인당�군별�1개씩,
2개군�청약�가능2군 83 180

▣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표� � (단위�:�원,�부가가치세�포함)

타입 동호수 구분
공급
실수

공급금액 계약금(10%) 중도금(60%) 잔금

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
1차 2차계약금 1차(10%) 2차(10%) 3차(10%) 4차(10%) 5차(10%) 6차(10%) (30%)

계약시 계약후�1개월�이내 2019-12-01 2020-06-01 2020-12-01 2021-07-01 2022-01-01 2022-11-01 입주지정일

66
104동�
1호

41~48층 8 156,733,000 167,650,000� 16,765,000 341,148,000�� 10,000,000� 24,114,800� 34,114,800� 34,114,800� 34,114,800� 34,114,800� 34,114,800� 34,114,800� 102,344,400��

31~40층 10 155,262,000� 166,090,000� 16,609,000�� 337,961,000�� 10,000,000� 23,796,100� 33,796,100� 33,796,100� 33,796,100� 33,796,100� 33,796,100� 33,796,100� 101,388,300��

21~30층 10 152,339,000� 162,950,000� 16,295,000�� 331,584,000�� 10,000,000� 23,158,400� 33,158,400� 33,158,400� 33,158,400� 33,158,400� 33,158,400� 33,158,400� 99,475,200��

16~19층 4 149,405,000� 159,820,000� 15,982,000�� 325,207,000�� 10,000,000� 22,520,700� 32,520,700� 32,520,700� 32,520,700� 32,520,700� 32,520,700� 32,520,700� 97,562,100��

11~15층 5 147,944,000� 158,250,000� 15,825,000�� 322,019,000�� 10,000,000� 22,201,900� 32,201,900� 32,201,900� 32,201,900� 32,201,900� 32,201,900� 32,201,900� 96,605,700��

6~10층 5 146,482,000� 156,680,000� 15,668,000�� 318,830,000�� 10,000,000� 21,883,000� 31,883,000� 31,883,000� 31,883,000� 31,883,000� 31,883,000� 31,883,000� 95,649,000��

4~5층 2 142,087,000� 151,980,000� 15,198,000�� 309,265,000�� 10,000,000� 20,926,500� 30,926,500� 30,926,500� 30,926,500� 30,926,500� 30,926,500� 30,926,500� 92,779,500��

3층 1 140,616,000� 150,420,000� 15,042,000�� 306,078,000�� 10,000,000� 20,607,800� 30,607,800� 30,607,800� 30,607,800� 30,607,800� 30,607,800� 30,607,800� 91,823,400��

83
104동

2,3,4,5호

41~48층 32 192,476,000� 205,890,000� 20,589,000�� 418,955,000�� 10,000,000� 31,895,500� 41,895,500� 41,895,500� 41,895,500� 41,895,500� 41,895,500� 41,895,500� 125,686,500��

31~40층 40 190,625,000� 203,910,000� 20,391,000�� 414,926,000�� 10,000,000� 31,492,600� 41,492,600� 41,492,600� 41,492,600� 41,492,600� 41,492,600� 41,492,600� 124,477,800��

21~30층 40 186,924,000� 199,950,000� 19,995,000�� 406,869,000�� 10,000,000� 30,686,900� 40,686,900� 40,686,900� 40,686,900� 40,686,900� 40,686,900� 40,686,900� 122,060,700��

16~19층 16 183,224,000� 195,990,000� 19,599,000�� 398,813,000�� 10,000,000� 29,881,300� 39,881,300� 39,881,300� 39,881,300� 39,881,300� 39,881,300� 39,881,300� 119,643,900��

11~15층 20 181,373,000� 194,010,000� 19,401,000�� 394,784,000�� 10,000,000� 29,478,400� 39,478,400� 39,478,400� 39,478,400� 39,478,400� 39,478,400� 39,478,400� 118,435,200��

6~10층 20 179,523,000� 192,030,000� 19,203,000�� 390,756,000�� 10,000,000� 29,075,600� 39,075,600� 39,075,600� 39,075,600� 39,075,600� 39,075,600� 39,075,600� 117,226,800��

4~5층 8 173,971,000� 186,090,000� 18,609,000�� 378,670,000�� 10,000,000� 27,867,000� 37,867,000� 37,867,000� 37,867,000� 37,867,000� 37,867,000� 37,867,000� 113,601,000��

3층 4 172,121,000� 184,110,000� 18,411,000�� 374,642,000�� 10,000,000� 27,464,200� 37,464,200� 37,464,200� 37,464,200� 37,464,200� 37,464,200� 37,464,200� 112,392,600��

ㆍ��오피스텔�타입별,�층,�향,�구조�등에�따라�공급급액에�차이가�있습니다.�
ㆍ��각�실별�정확한�공급금액은�오피스텔�공급안내�및�주택전시관,�홈페이지에서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
� �
▣  공통사항
ㆍ��상기�오피스텔의�공급금액은�타입,�면적,�층,�향�등을�감안하여�차등�적용되었으며,�부가가치세가�포함되어�있습니다.
ㆍ��상기�공급금액에는�각�타입별�공히�소유권�이전등기비용,�취득세(기존�세법상�등록세�포함)가�포함되어�있지�않습니다.
ㆍ��전용면적은�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에�따라�건축물�외벽의�내부선(안목치수)을�기준으로�산정되었습니다.
ㆍ��「부동산�거래신고�등에�관한�법률」(2017.01.20.�시행)�제3조�규정에�의거�공급계약�체결일로부터�60일�이내에�관할소재지의�시장·군수�또는�구청장에게�공동으로�‘부동산거래신고’를�하여야�하며.�‘부동산�거래신고’는�사업주체에서�신고할�예정으로�
계약자는�부동산�거래의�신고에�따른�일정한�서류를�사업주체에�제공하여야�하며,�신고를�거부하거나�서류�미제출로�인하여�발생하는�과태료�부과등의�모든�책임은�계약자에게�있으니�양지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�방재실은�해당용도별(오피스텔,�근린생활시설)�전용면적비율에�따라�균등하게�계산�배분되었습니다.
ㆍ��상기�실별�대지지분은�대지공급�당시�면적을�기준으로�용도별(오피스텔)�전용면적�비율로�균등�배분한�것을�각�호실별�전용면적�비율로�균등하게�계산�배분되었습니다.
ㆍ���상기�공급면적과�대지지분은�인허가과정,�법령에�따른�공부정리�절차,�실측정리�또는�소수점�이하�단수정리에�따라�공급면적과�등기면적의�차이가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증감이�있을�때는�공급금액에�의해�계산하여�소유권�이전�등기�시까지�상호�정산합니다.�
단�소수점�이하�면적변동�및�이로�인한�지분변동에�대해서는�상호�정산하지�않습니다.

ㆍ��계약금은�「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」제8조�제2항,�동법�시행령�제11조�제2항에�의하여�계약�체결�시�납부하여야�합니다.�
ㆍ��본�오피스텔의�분양�중도금은�사업주체와�대출관련�업무협약을�체결한�금융기관의�대출을�통해�납입할�수�있습니다.�단,�법률의�변경�및�정부의�부동산�정책�및�금융시장의�변화,�대출�미신청자와�본인의�부적격�사유[법인계약,�다호실�계약�등]등에�따라�대출
조건과�취급�등이�제한[불가]될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여야�하며,�이러한�제한�등으로�인해�대출이�불가할�경우�계약자는�본인의�책임으로�상기�납부일정에�맞추어�분양대금을�조달하여�기일�내에�직접�납부하여야�합니다

ㆍ��중도금은�상기�지정된�시점에�납부하여야�하며,�잔금은�입주지정기간�내에�완납하여야�합니다.�단,�임시사용승인을�받아�입주하는�경우�잔금의�50%는�입주일에�납부하고�나머지�50%는�사용승인일�이후�5일�이내에�납부하여야�합니다.�
ㆍ��중도금�및�잔금�납입일이�토/일요일�또는�공휴일인�경우�익일�은행�영업일을�기준으로�합니다.�
ㆍ��공급금액�납부일정을�사전에�숙지하고�청약�및�계약�체결을�하여야�하며,�미숙지로�인한�책임은�본인에게�있습니다.
ㆍ��공급대상�오피스텔은�225실은�66㎡,�83㎡�총�2개�타입으로�구성되어�있으나,�청약�신청은�군으로�구분하여�접수�받습니다.
ㆍ��청약�군은�총�2개�군으로�구성되어�있으며,�1인당�군별�1실씩�2개군까지�청약접수가�가능합니다.�단,�호실은�무작위로�추첨하여�결정되며,�당첨자에�대한�개별통보는�하지�않습니다.(동일인이�1개의�군에�2개실�이상�청약�신청하거나�2개실을�초과하여�중복�
신청하는�경우�청약신청�모두를�무효�처리합니다.

ㆍ��청약�및�계약�전�사업부지�현장을�방문하시어�주변여건�(도로,�소음,�조망,�일조,�진입로)�등�주위�환경을�반드시�확인하시고,�청약�및�계약을�하시기�바라며,�현장여건�미확인으로�발생하는�민원에�대해서는�추후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고,�단지와�실의�시설물�
등에�대한�추가나�변경을�요구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�타사�또는�당사�오피스텔의�마감사양,�설치�부대편의시설�및�조경과�본�주택을�비교하여�주택전시관�및�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�제시한�사항�외에�추가적인�마감사양�및�부대편의시설,�조경의�설치�또는�교체를�요구할�수�없으므로�타�분양�오피스텔과�충분히�
비교�검토한�후에�계약체결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�입주자가�시공사와�무관하게�개별적으로�실내인테리어업체�등을�통하여�시공(확장,�가변형�칸막이�제거�등)하는�경우,�에너지절약�설계기준,�건축물의�피난�방화구조�등의�기준에�관한�규칙�등에�적합하도록�시공되어야�하며,�개별�시공한�부위에�발생한�
하자로�인한�모든�책임은�입주자�본인이�부담하여야�합니다.(마감재�오염�또는�훼손,�결로,�단열,�주변�실�피해�등)

ㆍ��전화상담�및�분양홍보관�방문고객�청약상담�등은�청약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것으로,�상담내용에�대해�공고문�및�관련법령을�통해�청약자�본인이�직접�확인하시기�바라며,�미확인으로�인한�불이익에�대해�당사에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��
ㆍ��주택전시관,�팜플렛�등에�기재된�마감재�수준�이상으로의�변경요구는�불가한�만큼�마감재�수준을�자세히�확인한�후�신청�및�계약하시기�바라며,�마감재�수준�향상이나�개인선호도�반영을�원할�경우�잔금�완납후�계약자�스스로�적법하게�인테리어를�하시기�
바랍니다.

ㆍ��당첨이후�주소변경이�있을�경우에는�즉시�변경내용을�주택전시관으로�서면�통보하시기�바라며,�주소를�변경하지�않아�발생하는�불이익은�당첨자�및�계약자의�책임입니다.�����
ㆍ��인허가�및�실시공시�외관개선을�위하여�건물외관(지붕,�옥탑,�동출입구,�창틀모양�및�색채,�난간의�디테일,�측벽문양,�입면,�환기용캡�등)은�현장�시공�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�각종�매체를�통한�홍보물(인터넷,�신문광고�등)상의�마감재(규격,�재질,�디자인,�색상�등)와�모형도(단지조경�및�시설물�등의�컴퓨터그래픽(CG)�및�모형물�등)는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자료이며,�분양계약내용�및�시공에�영향을�미치지�않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�단지�배치�상�자전거�보관소,�DA(기계·전기실�등의�급·배기구)�및�쓰레기분리수거장과�인접한�실은�소음,�냄새,�진동,�해충�등에�의한�환경권�및�사생활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으며,�위치�및�규모,�개소는�실제�시공�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�단지배치�특성상�단지�내·외�도로(단지주변�도시계획도로�및�지하주차장�출입구�포함)와�단지�내�비상�차로�등에�인접한�실에는�차량�소음,�자동차�전조등�등에�의한�사생활권�등의�각종�환경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�각�동의�저층부�및�고층부�실은�가로등�및�야간�조명,�주차장�진,�출입�차량의�영향을�받을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�입주예정시기는�공정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정확한�입주�시기는�추후�개별�통보합니다.�����
ㆍ��실당�공급면적�및�대지지분은�인허가�과정,�법령에�따른�공부정리,�소수점�이하�단수정리에�따라�실제�등기�시�공급면적�및�대지면적과�차이가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�대지경계�및�면적은�택지개발계획�및�실시계획�변경�등으로�최종�측량�성과도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준공�시�대지경계�및�지적�확정에�따라�면적에�차이가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�소유권�보존등기�및�이전등기는�입주일과�관계없이�지적공부정리�절차�등으로�지연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�공유대지에�대한�지적공부정리가�입주지정기간�종료일�이후�장기간�소요될�수�있으며,�소유권�이전�등기�시�대지�공유지분은�약간의�면적증감이�있을�수�있습니다.�
ㆍ��일부�실은�수분양자의�동의를�얻어�샘플하우스로�사용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�구조개선�및�마감품질�향상�등을�위한�설계변경이�추진될�수�있습니다.�(「주택법�시행규칙」�제13조�제5항에�의거한�경미한�사항의�변경은�계약자의�동의가�있는�것으로�간주하여,�사업주체가�변경인·허가를�진행함)�����
ㆍ�단지�내�커뮤니티시설의�유지,�관리�및�운영에�관한�일체비용은�입주자가�부담하여야�합니다.
ㆍ�학생배정계획은�향후�입주시기�및�학생수�등을�감안하여�해당관청에서�결정하는�사항이므로�자세한�사항은�관할�교육청등�해당�관청에�문의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입주민�초등학생,�중학생은�인근�기존�초등학교�및�중학교에�배치할�계획으로�학생배치�여건�등에�따라�배치�대상교�등�배치계획은�변경될�수�도�있습니다.
ㆍ�고등학생은�고양시�기존�고등학교에�배치할�계획으로�향후�배정방법은�교육부의�정책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학교�및�학군의�경우�교육청의�여건에�따라�학교배치(배정)�시기가�지연�될�시�입주예정시기가�연기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경기도�교육청의�중장기�학급당�학생수�감축�지표�및�주변�개발계획�등에�따라�학생배치�계획은�변동될�수�있으며,�본�건축물에서�배치�대상교까지의�통학환경에�대해서는�입주자가�직접�확인하셔야�됩니다.
ㆍ�사업�추진�현황�변동(취소,�해제�등),�실수�변경,�사업추진의�장기화�등�제반�여건의�변화와�학급당�학생수�하향�조정�정책�추진에�따라�학생배치계획�등�변동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지하주차장,�필로티�하부�등�외기에�노출되는�배관의�동파방지를�위한�열선이�설치될�수�있으며,�열선�사용에�따른�전기료는�공용요금으로�부과됩니다.
ㆍ�부대시설,�커뮤니티시설,�저수조,�빗물처리시설�등�입주후�유지/보수/관리에�관한�일체의�비용은�입주자가�부담하여야�하며,�시설물에�대한�계획은�다소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본�오피스텔은�부력방지�공법을�위한�영구배수�공법이�적용됨에�따라�배수펌프�사용에�따른�전기료는�공용요금으로�부과됩니다.�
ㆍ�단지�인근�도시재생�뉴딜사업�및�일산재정비촉진지구가�계획되어�있습니다.�해당�개발계획은�사업추진과정에서�변경,�연기,�취소될�수�있으며�이는�사업주체�및�시공사와�무관합니다.
ㆍ�시상수�급수펌프,�소방,�전기�시스템�및�기타배관�등�일부�장비가�근린생활시설과�공용으로�사용되며,�사용�요금�및�유지관리비용은�사용량에�따라�근린생활시설�입점자와�분할하여�부과됩니다.���
ㆍ�인근지역의�개발계획으로�향후�공사중�먼지,�소음,�진동으로�인한�불편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나,�이는�본�사업의�사업주체�및�시공사와�무관합니다.
ㆍ�인접�지역�개발�등의�사업�등으로�개설되는�도로는�당�사업과는�무관하며,�조감도,�단지�모형도,�단지�배치도�등에�표현된�주변�도로는�소비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자료로만�활용바랍니다.
ㆍ�아파트에�대한�부대복리시설과�오피스텔�시설의�부대복리시설은�구분되어�있습니다.
ㆍ�입주자모집공고일�이전�제작,�배포된�홍보물은�사전�홍보�시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것으로�실제�시공과는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니�반드시�주택전시관�방문�후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�����
ㆍ�홈페이지,�온라인,�리플렛,�상담�브리핑을�통해�본�사업지�홍보�시�개발계획(대곡소사선�일산역�연장,�인천지하철�2호선�일산역�연장�등)은�국가기관,�지방자치단체에서�계획하여�진행하는�사항으로�일부�변경�및�취소,�개통지연�등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
이�경우�사업주체�및�시공사는�귀책사유가�없습니다.

ㆍ�각종�매체를�통한�홍보물(인터넷,�신문광고�등)상의�마감재(규격,�재질,�디자인,�색상�등)와�모형도(단지조경�및�포장�시설물�등의�컴퓨터그래픽(CG)�및�모형물�등)는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자료이며,�분양계약내용�및�시공에�영향을�미치지�않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각종�인쇄물�및�조감도는�개략적인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것으로�분양�및�시공에�영향을�미치지�않으며,�구획선과�시설물의�규모는�측량결과�및�각종�평가�상의�결과에�따라�시공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�
ㆍ�분양을�위하여�제작한�제작물은�광고·홍보물이므로�실별�단지�및�지구의�불리한�요소는�표현되지�않을�수�있으니�공급안내서,�분양계약서를�살펴보시고�현장을�꼭�방문해�보시기�바랍니다.
ㆍ�홍보물�등에�이용된�사진,�일러스트(그림)�등은�계약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해�촬영�또는�제작한�것으로�실제와�상이할�수�있으며,�식재�및�시설물의�위치와�규모는�측량결과�및�각종�평가의�결과에�따라�다소�변경될�수�있으므로�계약자는�이를�충분히�인지하고�
계약하시기�바랍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홍보물의�조감도�및�배치도�상의�주변�토지�및�건물현황은�간략하게�표현된�것이므로�계약�전에�현장답사�및�사전확인을�반드시�하시기�바랍니다.�����
ㆍ�단위�유니트�평면도�이미지�컷은�입주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하여�임의로�가구�등을�시뮬레이션�한�것으로�계약�시�포함여부를�필히�확인�바랍니다.
ㆍ�측벽�로고의�위치는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개인취향�민원에�의한�변경사항이�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당해�사업에�사용된�사업주체의�브랜드�등은�향후�회사의�사정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이에�대하여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▣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ㆍ�입주자�모집공고일(2019.08.29.)�현재�대한민국에�거주하는�만�19세�이상인�분�[국내에�거주하고�있는�부동산거래신고�등에�관한�법률상�재외동포(재외국민,�외국국적�동포)�및�동법상�외국인포함]�또는�법인
ㆍ�거주�지역�및�청약통장�가입여부와�무관하게�청약신청�가능합니다.
ㆍ�청약신청은�각�군별�1인당�군별�1실씩�2개군까지�청약이�가능합니다.�동일인이�1개�군에�2건�이상�또는�2건을�초과하여�중복�신청하는�경우�청약신청�모두를�무효처리하며,�동·호수는�현장�추첨하여�결정됩니다.
ㆍ�본�오피스텔은�조정대상지역�내에서�분양하는�오피스텔로써�「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」제6조의�2�및�시행령�제9조2�규정�등에�따라�분양분의�20%를�고양시�거주자(주된�사무소의�소재지가�있는�법인�포함)에게�우선�분양합니다.
��������(단,�1인당�1실�기준)�단,�거주지역을�잘못�입력하여�고양시�거주지역�당첨자로�선정이�되더라도,�관련서류(주민등록등본,�주민등록초본�등)�검토�후�고양시�거주자가�아닌�경우�부적격�처리되어�당첨이�취소되오니�이점�양지하시어�청약신청�접수를�하시기�바랍니다.�
ㆍ�신청자의�착오로�인해�부적격자로�판명되는�경우,�계약체결이�불가하고�계약체결�이후에도�계약이�취소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한�책임은�청약�신청자�본인에게�있습니다.�

▣  청약일정 및 장소
�•�청약일정

구분 공급일정 장소

청약일시 2019년�09월�03일(화요일)�10:00~16:00
e편한세상�일산�어반스카이�주택전시관

(경기도�고양시�일산동구�백석동�1307-2번지)
당첨자�발표일시 2019년�09월�04일(수요일)�16:00

계약일시 2019년�09월�05일(목요일)�10:00�~�16:00

ㆍ�청약신청금�환불일정은�자금�일정에�따라�다소�지연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환불계좌�명의자와�청약자가�동일해야�환불�가능하며,�계좌오류�및�환불불가�계좌�제출로�환불이�안�될�경우�공급자는�책임을�지지�않습니다.
ㆍ�환불시�청약신청금에�대한�기간이자는�지급되지�않으며,�제출서류는�반환하지�않습니다.

■�청약신청금�납부방법

구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금�납부�계좌번호 예금주

전�타입�공통 100만원 우리은행 1005�-�203�-�682692 국제자산신탁㈜

ㆍ�무통장�입금시�타입�및�청약자�성명을�필히�기재하시기�바랍니다.(예시�:�1군을�청약한�홍길동�→�1군�홍길동)
ㆍ�동일인이�여러�군에�청약하실�경우�각각�입금하여�주시기�바랍니다.(예시�:�1군,�2군을�청약한�홍길동�→�1군�홍길동,�2군�홍길동�각각�2건�입금)

■�청약�신청�시�유의사항
ㆍ�본�사업은�『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』�시행령�7조의2에�의거�300실�미만일�경우�인터넷�청약이�의무에�해당되지�않는�사업지로,�주택전시관�방문�청약을�받습니다.
ㆍ�청약�시�제출서류는�입주자�모집공고일(2019.08.29.)�이후�발행분에�한하며,�인감증명서의�용도란은�공란으로�발급하므로�용도를�본인이�직접�기재하여�제출하시기�바랍니다.�
ㆍ�신청자의�착오로�인하여�잘못�접수된�청약신청분의�당첨으로�인한�불이익에�대하여�사업주체�및�은행에서는�책임지지�않습니다.
ㆍ�신청�접수된�서류는�반환하지�않으며�신청�이후에는�어떠한�경우에도�취소나�정정을�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청약�신청금을�무통장�입금�납부�후,�입금증�제출�및�청약신청서를�작성하여�제출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동일인이�여러�군에�청약하실�경우�구비서류는�해당�청약�건수�수량에�맞추어�준비하셔야�합니다.

■�청약�신청�시�구비서류

구분 구�비�사�항

본인�신청�시

•�청약신청서(당사�주택전시관�비치)
•�본인�도장(또는�서명)
•�본인확인�증표�:�본인�신분증(주민등록증,�운전면허증,�여권),�재외동포는�국내거소�신고증,�외국인은�외국인�등록증
•�청약신청금�납입영수증�(지정계좌�무통장�입금증)
•�청약신청금�환불�받을�통장�사본�1부(청약신청인�명의)

법인

•�청약신청서(당사�주택전시관�비치)
•�법인인감�및�법인�인감증명서�1통(사용인감�사용시�사용인감계�1통�제출)
•�사업자등록증�사본
•�법인�대표이사�본인�신청�시�주민등록증,�재외동포는�국내거소�신고증,�외국인은�외국인�등록증(직원�및�대리인�신청�시�위임장,�대리인�신분증�지참)
•�청약신청금�납입영수증�(지정계좌�무통장�입금증)
•�청약신청금�환불�받을�통장�사본�1부(청약신청�법인명의)

제3자
대리�신청�시
추가사항

※��본인�이외에는�모두�제3자(배우자,�직계�존·비속�포함)로�간주하며,�상기�구비사항�외에��아래�서류�추가�구비.
•�배우자�대리�신청�시�배우자�입증서류�추가제출(동일세대�구성시�:�주민등록등본�1부,�분리세대�구성시�:�가족관계증명서�1부)
•�청약자의�인감증명서�1통(용도�:�오피스텔�청약신청용)�단,�외국인의�경우�본국�관공서의�증명(서명�인증서)이나�이에�관한�공정증서
•�청약자의�인감도장(외국인이�인증된�서명으로�공급신청�위임시는�제출�생략)
•�청약자의�인감도장이�날인된�위임장�1통(신청�접수장소에�비치)
•�대리인의�신분증(주민등록증�또는�운전면허증,�여권)�및�도장

ㆍ�상기�제�증명서류는�입주자모집공고일�이후�발행분에�한하며,�인감증명서의�용도란은�공란으로�발급하므로�용도를�본인이�직접�기재(오피스텔�청약용)하여�제출하시기�바랍니다.

▣  추첨 및 당첨자 발표
ㆍ�추첨�:�주택전시관�현장�추첨을�통해,�청약신청한�타입별로�호수를�무작위로�추첨하여�당첨자를�결정합니다.�
ㆍ�당첨자�발표�:�2019년�09월�04일(수요일)�16:00
ㆍ�발표장소�:�당사�주택전시관�내�게시�및�e편한세상�일산�어반스카이�홈페이지(www.daelim-apt.co.kr)
ㆍ�당첨자�확인은�상기�장소에서�본인이�직접�확인하여야�하며,�착오�방지를�위하여�전화로는�확인이�불가하며,�개별�통보는�하지�않습니다.

▣  유의사항
ㆍ�신청자의�착오�접수로�인한�당첨취소�및�부적격�결과에�대해�당사는�책임지지�않습니다.
ㆍ�당첨자�확인은�상기�장소에서�본인이�직접�확인하여야�하며,�착오방지를�위하여�전화로는�확인이�불가하며,�개별통보는�하지�않습니다.
ㆍ�예비당첨자는�별도로�선정하지�않으며,�미�계약실�발생�시�당사에서�선착순�수의계약으로�공급합니다.
ㆍ�법인�명의로�계약시�중도금�대출이�불가할�경우,�계약자가�자납하여야�합니다.

▣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
ㆍ�환불기간�:�당첨자�발표일�이후�14영업일�이내�환불(단,�지연될수�있으며,�그에�따른�환불�이자는�지급하지�않습니다)
ㆍ�환불대상�:�청약자�전원
ㆍ�환불방법�:�

환불일정 환불방법

당첨자�발표일�이후�금융기관�기준
14영업일�이내�환불

-�청약신청�접수(영수증),�주민등록증,�신청�시�사용한�인장
-�3자�대리�환불시�추가�구비사항�:�상기�구비서류�외에�청약자의�인감증명서(청약신청금�환불�위임용)�1통
-�단,�외국인의�경우�본국�관공서의�증명(서명인증서)이나�이에�관한�공정증서,�인감도장(외국인이�인증된�서명으로�청약신청�위임시는�제출생략)
-�제3자의�주민등록증(재외동포는�국내거소�신고증,�외국인은�외국인�등록증)

※��청약신청금�환불시�기간이자는�지급되지�않으며,�제출된�서류는�반환하지�않습니다.
※���환불계좌�명의자와�청약자�명의가�동일해야�환불이�가능하며,�계좌오류�및�환불계좌로�인해�환불불가�또는�지연�환불의�경우�당사는�책임지지�않습니다.
※��청약�신청금에�대한�기간�이자는�지급되지�않으며,�제출서류는�반환하지�않습니다.

▣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
ㆍ�계약기간�:�2019년�09월�05일(목요일)�10:00~16:00
ㆍ�계약체결장소�:�e편한세상�일산�어반스카이�주택전시관
ㆍ�계약금�납부�:�아래의�공급금액�납부계좌에�무통장입금(동·호수�및�계약자�성명�기재)하여야�유효하며,�아래�공급금액�납부계좌로�입금하지�아니한�어떠한�다른�형태의�입금�및�납부도�이를�정당한�납부로�인정되지�아니하고�무효로�합니다.
ㆍ�지정�계약기간�내에�계약금�전부�또는,�일부�금액을�납부하더라도�계약기간�내�계약서�미작성시에는�계약을�포기한�것으로�간주하고,�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�시행령�제9조�2항에�따라�별도의�통보�없이�사업주체에서�수의계약으로
��분양할�수�있습니다.

▣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

구분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

오피스텔�공급금액�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-01-2420684 국제자산신탁㈜

ㆍ�지정된�계약금,�중도금�및�잔금약정일에�상기�해당�금융기관�납부계좌로�입금하시기�바라며,�회사에서는�납부기일�및�납부금액에�대하여�별도의�통보를�하지�않습니다.
ㆍ�상기�해당�금융기관계좌�및�가상계좌로�납부하지�아니한�오피스텔�공급금액은�인정하지�않습니다.
ㆍ�오피스텔�공급급액(계약금,�중도금,�잔금)�납부계좌는�가상계좌로�부여되며�모계좌(전북은행�1013-01-2420684)로�관리됩니다.
ㆍ�오피스텔�공급급액(계약금)�납부�:�동호수�계약자�성명을�반드시�기재하시어�입금�후�입금증�주택전시관�제출(주택전시관�수납불가)
����(예시�:�104동�501호�당첨자의�“홍길동”의�경우,�입금자명을�“1040501홍길동”으로�기재)
ㆍ�분양대금(중도금,�잔금)�납부�:�계약서에�명시될�예정이니�납부에�착오없으시기�바랍니다.
ㆍ�예금주�국제자산신탁(주)는�관리형토지신탁�계약에�의한�분양사업자로�분양수입금을�관리합니다.(신탁계약�종류�확인)
ㆍ�중도금�및�잔금�납입일이�토/일요일�또는�공휴일인�경우�익일�은행�영업일을�기준으로�합니다.
ㆍ�착오납입에�따른�문제�발생시�당사는�책임지지�않으며�이에�대하여�확인합니다.

▣  계약 시 구비사항

구분 구비사항

본인�계약�시

�•�청약신청�접수(영수)증
�•�계약금�무통장�입금증
�•�주민등록등본�1통(고양시�거주�우선�배정�신청자는�거주개시일�표시)
�•�계약자�인감도장�및�계약자의�인감증명서�1통(용도�:�오피스텔�계약용)�또는�본인서명사실확인서�1통(용도�:�오피스텔�계약용)
�•����본인확인증표(주민등록증,�여권,�운전면허증�등),�재외동포는�국내거소�신고증�1통(국내거소�사실증명서�1통),�외국인은�외국인�등록증�사본�1통(또는�외국인등록�사실증명서1통)

법인

�•�청약신청�접수(영수)증
�•�계약금�무통장�입금증
�•�법인�인감도장(사용인감�사용시�사용인감계�1통)�및�법인�인감증명서�1통(용도�:�오피스텔�계약용)
�•�법인�등기부등본�1통�및�사업자�등록증
�•��법인대표이사�본인�신청�시�신분증(주민등록증,�운전면허증�등),�재외동포는�국내거소�신고증�1통(국내거소�사실증명서�1통),�외국인은�외국인�등록증�사본�1통(또는�외국인등록�사실증명서1통)
������[직원�및�대리인�신청�시�위임장,�대리인�도장�신분증(주민등록증,�운전면허증�등)�지참]
•��외국법인일�경우�:�관련법률상�토지취득허가서

제3자�대리�계약�시
추가사항

�※��본인�이외에는�모두�제3자(배우자,�직계�존·비속�포함)로�간주하며,�상기�본인�계약체결�시�구비서류�외에�아래�서류�추가�제출
•�계약자의�본인발급�인감증명서�1통(용도�:�오피스텔�계약�위임용)
•�계약자의�인감도장이�날인된�위임장(주택전시관�내�비치)�1통
•�대리인의�신분증(주민등록증�또는�운전면허증,�여권)�및�도장

ㆍ�상기�제·증명�서류는�입주자�모집공고일(2019.08.29.)�이후�발행분에�한하며,�인감증명서의�용도는�공란으로�발급하므로�용도는�본인이�직접�기재하여�제출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신청자의�착오로�인해�부적격자로�판명되는�경우,�계약체결이�불가하고�계약체결�이후에도�계약이�취소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한�책임은�청약�신청자�본인에게�있습니다.�
ㆍ�동일인의�계약이�여러�건인�경우�구비서류는�해당�수량에�맞추어�준비하셔야�합니다.�

▣  중도금 대출안내
ㆍ�대출기관�:�추후�별도�공지�예정
ㆍ�대출금액�:�사업주체는�오피스텔�중도금을�이자후불제�대출로�알선�할�수�있으며,�단�정부정책�/�금융기관의�내부�규정에�따라�중도금�대출�비율은�총�공급금액의�50%범위�내에서�증감될�수�있습니다.
�����중도금�대출�비율이�총공급금액의�50%미만�일시에는�대출금을�제외한�나머지�중도금을�계약자가�자납하여야�하며,�미납시�발생되는�모든�불이익(연체료,�계약�해지�등)은�계약자�본인의�책임으로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대출관련�세부내용은�당사�주택전시관에서�별도�공지�및�안내�예정이며,�추후�안내(알선)하는�금융기관에�사전에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사업주체와�대출가능�금융기관간�대출업무협약이�될�경우�해당�금융기관을�통해�융자�가능하나,�정부의�대출관련�정책(대출제한�및�금리상승�등)�및�대출상품의�종류,�개인의�사정(금융�신용불량�거래자�등)�등으로�대출조건�및�한도가�계약자별로�상이하
거나�대출이�불가할�수도�있으며,�대출이�불가하거나�대출한도가�부족할�경우와�사업주체가�알선한�중도금�대출조건(금융기관,�금리�등)에�이의가�있는�계약자는�공급금액�납부조건에�따라�중도금�및�잔금을�계약자의�책임으로�조달하여�현금으로�직접�
납부하여야�하며,�이에�대해�확인하며�계약해지를�주장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계약자는�법률의�변경�및�정부의�부동산�정책(대출제한�등)�변경,�국제금융�위기상황�발생�등으로�인하여�집단대출�승인이�확정되지�않을�경우�대출금융기관�알선이�불가능하거나�중도금�대출조건�등이�제한될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고,�대출이�제한(불가)될�경우�
공급금액을�자기책임�하에�조달하여�기일�내에�납부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중도금�대출에�필요한�보증수수료,�인지대�등�제반경비는�계약자가�부담하여야�합니다.
ㆍ�중도금�및�잔금�납부에�대하여�사업주체�및�시공사는�별도로�통지하지�않으므로�납기일을�준수하시기�바랍니다.�미납시�계약서에�표시된�연체료가�가산됩니다.
ㆍ�금융시장의�경색�또는�변동성으로�인하여�선정된�중도금대출�금융기관의�특유성(업종,�업태�등)�및�대출형태에�따라�부득이�계약자�본인의�신용등급에�부정적�영향을�미칠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시기�바랍니다.�

'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' 입주자 모집공고(오피스텔)

8.30 (금) 주택전시관 오픈
현장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1-1번지 일원

주택전시관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7-2

위탁 : (주)디에이치개발

시공 : 대림산업(주) 분양
문의www.daelim-apt.co.kr 031-921-0777

■�추가선택품목�(유상옵션)
(1)�천장형�시스템�에어컨� (단위�:�원,�V.A.T�포함)

주택형 선택안 설치위치 업체명 판매금액 비고

66
선택1 2 거실+침실1 삼성�/�LG 3,100,000 택1�

홈네트워크�연결기능�포함선택2 3 거실+침실1+침실2 삼성�/�LG 4,400,000

83
선택1 2 거실+침실1 삼성�/�LG 3,400,000 택1�

홈네트워크�연결기능�포함선택2 3 거실+침실1+침실2 삼성�/�LG 4,700,000

■��상기�모델은�공기청정기�미장착형이며,�공기청정기�장착형은�추후�유상옵션�판매�시�추가되는�가격을�별도�안내�후�판
매�예정임.�

■��시스템�에어컨�모델은�주택형별,�실별로�상이하고�표기량이�많아�공고상�기재하지�않으며�유상옵션�계약�시�별도�안내�
후�계약�예정임.

(2)�빌트인가전� (단위�:�원,�V.A.T�포함)

품목 주택형(타입) 제품명 업체명 판매가격 비고

빌트인�
냉장고

83

�LG�CLADING�BIS냉장고��홈바형�����
(S711SI24B)��

LG 5,750,000�

택1�
*�냉장고

전면가구부착�불가

���LG�CLADING�BIS냉장고��디스펜서형���
(S691S134BS2)�

LG 7,650,000�

삼성�CLADING�TBI냉장고��일반형�����
(BRS665040SR)�

삼성 5,400,000�

���삼성�CLADING�TBI냉장고��디스펜서형����
(BRS655140SR)

삼성 7,100,000

빌트인�
김치냉장고

83

LG��김치냉장고�(K221PR14BL/R�)�+�
서랍식수납장

LG 1,800,000

택1

LG��김치냉장고�(K221PR14BL/R�)�+�
소형가전수납장

LG 1,700,000

�삼성�김치냉장고�(RQ22K5(L/R)01EC)�+�
서랍식수납장

삼성 1,800,000

�삼성�김치냉장고�(RQ22K5(L/R)01EC)�+�
소형가전수납장

삼성 1,700,000

전기오븐 66,�83

�광파오븐�MZ385EBT�+�하단서랍��
(후라이펜수납형)

LG 530,000

택1

��전기오븐�(HSB-N361B)�+�하단서랍�
(후라이펜수납형)

삼성 530,000

�스팀오븐��(EONB401SA)�+�하단서랍�
(후라이펜수납형)

SK매직 770,000

�IOT�스팀오븐�(EONB440SA)+하단서랍�
(후라이펜수납형)

SK매직 1,090,000

하이브리드�
쿡탑�및�
인덕션

66,�83

인덕션2구+�하이라이트1구�(ERA-BT030) SK매직 700,000

택1삼성�쉐프컬렉션��인덕션�3구�
(NZ63J9770EK)

삼성 1,750,000�

(3)�현관중문� (단위�:�원,�V.A.T�포함)

품목 주택형(타입) 제품명 판매가격 비고

현관중문

66
3연동�금속�슬라이딩��(브론즈�샤틴�) 1,600,000

유리�2종중�택1
3연동�금속�슬라이딩��(망입패턴�유리) 1,700,000

83
3연동�금속�슬라이딩��(브론즈�샤틴) 1,600,000

3연동�금속�슬라이딩��(망입패턴�유리) 1,700,000

(4)�유의사항
ㆍ�추가선택품목�설치공사는�입주자�모집공고�시�공개된�품목�금액의�총액�범위�내에서�시공사가�정한�기준에�따라�별도�
계약을�체결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본�공고�외�추가�선택품목�설치에�관한�내용은�“공동주택�분양가격의�산정�등에�관한�규칙�및�시행지침”에�따릅니다.
ㆍ�추가선택품목�판매가는�오피스텔�공급금액과�별도이며,�부가가치세가�포함되어�있습니다.
ㆍ�시공상의�관리문제(발주�및�설치)로�일정시점�이후에는�추가�선택품목�공급계약이�불가하며,�중도금�납부이후�변경이
나�해약은�불가합니다.

ㆍ�상기�제품의�모델은�설치시점에�이르러�생산�단종�(제품의�품절,�품귀,�성능개선,�디자인�개선�등의�사유)�후�신모델�출
시시��동제조사의�동급,�동가�이상으로�변경�제공될�수�있으며,�제조사의�폐업,�부도,�천재지변�등의�사유로�제품공급이�
불가시�동급,�동가�이상의�타제조사�제품으로�변경�제공될�수�있습니다.�(이와�같은�상황의�발생시�공고한�바에�따라�적
용되며��별도의�동의서는�징구하지�않음)

ㆍ�상기�추가선택품목에는�취득세가�포함되어�있지�않으며,�입주�후�관할관청으로부터�취득세�등이�부과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상기�추가선택품목의�설치�위치는�주택형별로�상이할�수�있으며�계약자가�임의로�위치�지정을�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천장형�시스템에어컨�선택시�기본으로�제공되는�거실과�안방(침실1)의�일반에어컨용�냉매매립배관과�콘센트는�설치
되지�않으며�판매가격은�기존�설치품목의�미설치로�인한�감소비용과�추가�설치품목의�증가비용이�정산된�금액입니다.

ㆍ�천장형�시스템에어컨�선택시�설치되는�실외기에�스탠드형�및�벽걸이형�에어컨을�연결하여�가동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천장형�시스템에어컨�설치로�인하여�우물천장의�크기�및�깊이,�에어컨�설치부위의�천장높이가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등기
구�위치�등�시공여건에�따라�실내기�설치위치가�다소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천장형�시스템에어컨�선택시�에어컨�배관으로�인해�환기�디퓨져�위치,�스프링클러�위치,�천장배관�위치등이�이동(변경)
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천장형�시스템에어컨�실외기는�선택한�실내기�용량에�맞는�제품이�설치됩니다.
ㆍ�천장형�시스템에어컨은�냉방전용제품으로�난방운전이�불가하며,�운전소음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천장형�시스템에어컨은�리모콘은�실내기�1대당�1개가�제공됩니다.
ㆍ�하이브리드쿡탑�및�인덕션�옵션�선택시에는�기본으로�제공되는�전기�하이라이트는�시공�및�제공되지�않으며,�판매가�
산정�시�해당하는�비용은�감액하여�반영된�것�입니다.�

ㆍ�붙박이가구�선택시�설치부위�가구�후면�및�바닥은�마감재�시공범위에서�제외되며,�판매가�산정�시�해당하는�설치비용
은�감액하여�반영된�것�입니다.

ㆍ�현관중문의�경우�유리타입을�브론즈�샤틴,�망입패턴�타입�중에서�선택할�수�있으며�중문프레임�및�중문�가로바는�주택
전시관에�전시된�유리사양에�따라�고정되고�선택�불가�합니다.

ㆍ�현관중문�옵션�미선택시�기본�설계안대로�마감�됩니다.
ㆍ�상기�추가선택품목은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실에�전시(일부)되오니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상기�추가선택품목은�각�주택형별로�평면�여건에�따라�상이할�수�있으며��본�오피스텔�특성에�맞추어�디자인하고�설치
되는�품목으로써�제품사양�및�판매가에�대해�교체�및�변경을�요구할�수�없으므로�타사�및��기타��시중품목과�비교�검토
한�후에�계약체결하고�계약후�계약서에�준하여�설치합니다.

ㆍ�상기�추가선택품목�상세내용은�본�공고문�표기와�설명에�한계가�있으므로�계약전�주택전시관에서�필히�확인하시고�설
명�들으신�후�계약하시기�바랍니다.�

ㆍ�사업주체는�건축공정이�100분의�40에�달한�이후에�붙박이�가전제품의�교체�·변경여부에�대하여�입주자의�의견을�들
어야�합니다.

����(�교체�및�변경여부란�건축공정�100분의�40에�도달시�기존�계약한�가전제품(모델)의�단종(성능업그레이드,�디자인변
경�등의�사유)시�동제조사,동종,동급인�새로운�제품(모델)으로�입주자에게�설치�변경여부를�묻고�설치하는�것임)

(5)�납부방법�및�납부계좌

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

추가선택품목 우리은행 1005�-�403�-�673655���� 대림산업(주)

ㆍ�추가�품목은�분양계약과�별도로�판매·진행되며,�판매일정,�계약내용,�납부일정,�납부계좌�및�제품관련�사항�등은�추후�
분양계약자를�대상으로�별도�안내될�예정입니다.

ㆍ�상기�계좌로�납부하지�아니한�추가선택폼목�대금은�인정하지�않으며,�오피스텔�분양대금�입금계좌와�상이하오니�유의
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지정된�분양대금(중도금,�잔금)�납부일에�상기�계좌로�입금하시기�바라며,�회사에서는�별도의�통보를�하지�않습니다.
ㆍ�추후(계약전�등)�가상계좌(동호수마다�다름)를�안내할�경우�반드시�해당�가상계좌로�납부하여야�합니다.
ㆍ�무통장�입금�시에는�동호수�및�계약자�성명을�반드시�기재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계약금�납부�:�계약�시�상기�계좌로�입금�후�입금증�주택전시관�제출[주택전시관에서�계약금(현금�또는�수표)�수납�불가�
/�신용카드�결제�불가]

ㆍ�유상옵션�선택품목의�계약내용�및�계약금(10%),�중도금(20%),�잔금(70%)�납부일정과�납부금액은�시공사가�적의�조
정한�별매품에�준합니다.

▣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
ㆍ�당첨자로�선정된�후�계약기간�내에�계약을�체결하지�않을�경우에는�계약포기로�간주하고,�본인에게�별도의�통보�없이�
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�시행령�제9조�2항�규정에�의거�회사에서�수의계약�등의�방법으로�분양�합니다.

ㆍ�당첨�및�계약체결�이후라도�서류의�결격�및�부정한�방법으로�당첨되었을�경우�일방적으로�해약�조치할�수�있으며�계약
금은�위약금으로�사업주체에게�귀속됩니다.�

ㆍ�계약체결�후�계약자의�사정으로�부득이�해약하게�되는�경우에도�계약조항에�따라�위약금을�공제합니다.(자세한�사항
은�공급계약서�참조)

ㆍ�주민등록번호�위조,�타인의�주민등록증�절취�등�불법행위로�적발될�경우�계약체결�후라도�당첨�취소�및�고발�조치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주변�및�인접부지의�신축으로�인한�건축사항(소음,�진동�등),�인근�시설물의�변경과�단지�내�공동주택�오피스텔,�근린생
활시설,�문화시설�등의�배치,�구조�및�층·호실별�위치에�따라�일조권,�조망권,�소음,�진동�등으로�환경권�및�사생활�등이�
침해될�수�있음을�확인하고�계약체결을�진행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당첨자가�계약체결�시�주택전시관,�평면도,�배치도�등�현황�관계를�분명히�확인하고�계약�체결하여야�하며,�추후�이를�
확인하지�않음으로써�발생되는�문제는�계약자의�귀책사유로�귀속됩니다.

ㆍ�최초�계약일�이후�미분양�호실에�대한�면적,�공급금액은�최초�모집공고�공급금액�이하로�당사가�임의로�조정할�수�있으
며,�이에�대해�확인하며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기타�관리비에�관한�사항은�추후�관리주체�등에�의해�별도�제정하는�관리규약의�기준에�따르며,�계약자는�계약체결과�
동시에�상기�계약조건을�충분히�숙지하였고�동의한�것으로�간주합니다.�

ㆍ�기타�계약조건으로�계약자는�「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」등을�준수하여야�합니다.

▣  준공예정일 2022년 8월 예정 / 입주예정일 :�2022년�12월�예정�(향후�일정�등에�따라�다소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변경될�
경우�추후�개별�통보)

ㆍ�실입주일이�입주예정일보다�앞당겨질�경우�미도래�중도금과�잔금을�실입주�지정일에�함께�납부하여야�합니다.�이�경
우�선납할인은�적용되지�않습니다.

ㆍ�준공�및�입주예정일은�사업일정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정확한�일자는�추후�별도�통보할�예정입니다.
ㆍ�본�오피스텔�공사�중�천재지변,�문화재�발견,�정부의�정책이나�관계�법령의�변경�등�예기치�못한�사유가�발생한�경우�예정
된�공사일정�및�입주시기�등이�지연될�수�있음을�확인하시기�바라며,�이에�따른�입주지연�보상금액은�요구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오피스텔의�입주시기와�근린생활시설의�입점시기는�다를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도장공사,�도배공사,�가구공사,�타일공사�등의�상태를�확인하기�위해�입주개시�약�1~2개월�전에�입주자�사용승인�전�방
문�점검을�실시할�예정이며,�정확한�일자는�별도�통보해드릴�예정입니다.

▣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
ㆍ�본�오피스텔은�조정대상지역�내�분양하는�오피스텔로서�「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」�제6조의�3�및�시행령�제9조
의�3에�근거하여�전매(매매,�증여,�그�밖에�권리가�변동되는�모든�행위를�포함하되,�상속은�제외함)하거나�이의�전매를�
알선할�수�없으며,�제한기간은�분양계약일로부터�사용승인�후�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(단,�사용승인�후�1년까지�등기가�
완료되지�아니한�때에는�사용승인�후�1년까지)입니다.

ㆍ�본�오피스텔은�조정대상지역�내�분양하는�오피스텔로서�「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」�제2조제2호�단서에�따라�분
양에�해당하지�아니하는�방법으로�매입한�건축물과�제3조제2항제5호�및�제6호에�해당하는�건축물의�경우에는�사용
승인�전에�2인�이상에게�전매하거나�이의�전매를�알선할�수�없다.

ㆍ�공급계약�체결�이후�관련법령이�변경될�경우�관련법령에�따릅니다.�

▣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 입니다.
▣  보증명칭 :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(오피스텔) 분양보증
▣  보증내용

보증기간 보증금액�(단위�:�원) 보증서�번호

입주자모집공고�승인일부터�
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

(사용검사�또는�당해�사업장의�공동주택�전부에�
대한�동별사용검사�포함)까지

61,426,687,700 01282019-104-0002800

○�보증사고(보증약관�제4조)
①�보증기간내에�다음�각�호의�어느�하나에�해당하는�사유로�인하여�사회통념상�주채무자의�정상적인�
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(이하�“분양계약”이라�합니다)�이행을�기대하기�어려운�상태를�말합니다.

��1.�주채무자에게�부도·파산·사업포기�등의�사유가�발생한�경우��
��2.��감리자가�확인한�실행공정률이�예정공정률(주채무자가�감리자에게�제출하는�예정공정표상의�공정률을�말한다.�

이하�같다.)보다�25퍼센트�이상�미달하여�보증채권자의�이행청구가�있는�경우.�이�경우�실행공정률�및�예정공정률은�
주택과�주택�이외의�시설의�전부에�대한�공정률을�말합니다.�다만,�입주예정자가�없는�경우에는�이행청구를�요하지�
아니합니다.

��3.��감리자가�확인한�실행공정률이�75퍼센트를�초과하는�경우로서�실행공정이�정당한�사유없이�예정공정보다�
6개월이상�지연되어�보증채권자의�이행청구가�있는�경우

��4.�시공자의�부도ㆍ�파산�등으로�공사�중단�상태가�3개월이상�지속되어�보증채권자의�이행청구가�있는�경우

【보증기간】���당해�주상복합주택사업의�분양신고필증�교부일부터�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(사용승인�또는�당해�
사업장의�주택과�주택�이외의�시설�전부에�대한�동별사용승인을�받은�경우에�한한다)까지를�말합니다.�
이하�같습니다.

②�보증사고일은�보증회사가�제1항�각�호의�사유로�사고�안내문을�통지하면서�다음�각�호�중에서�보증사고일로�지정한�
날을�말합니다.�이�경우�보증회사는�이�보증서에�기재된�사업의�입주자모집공고를�한�일간지(공고를�한�일간지가�2개�
이상인�경우에는�그�중�1개�일간지를�말한다)에�게재함으로써�통보에�갈음할�수�있습니다.�이하�같습니다.

��1.�제1항�제1호의�경우에는�부도ㆍ�파산일,�사업포기�관련�문서접수일�등
��2.�제1항�제2호에서�제4호의�경우에는�보증이행청구접수일

○�보증채무의�내용(보증약관�제1조)�
�보증사고가�발생한�경우�보증회사는�당해�복리시설�및�오피스텔의�분양이행�또는�환급이행�책임을�부담합니다.

【보증회사】�주택도시보증공사를�의미합니다.�이하�같습니다.
【주채무자】�보증서에�기재된�건축주�또는�사업주체를�말합니다.�이하�같습니다.
【주상복합주택】��주택�이외의�시설과�주택을�동일건축물에�건축하는�경우의�주택을�말하며,�이�경우�그�주택과�함께�

동일건축물에�건축되는�일반에게�분양하는�복리시설(주택�이외의�시설중�오피스텔을�제외한�시설을�
말합니다.

���이하�“복리시설”이라�합니다)�및�오피스텔을�포함합니다.
【분양이행】��주택법령에서�정한�주택건설기준�및�당해�사업장의�사업계획승인서�또는�건축허가서,�설계도서에�따라�

시공하여�입주�완료
【환급이행】�보증채권자가�납부한�계약금�및�중도금의�환급

○��보증이행�대상이�아닌�채무�및�잔여입주금등의�납부(보증약관�제2조)
①�보증회사는�다음�각�호의�어느�하나에�해당하는�경우(분양권�양도자와�관련하여�다음�각�호의�어느�하나에�해당하는�
사유가�있는�경우를�포함한다)에는�보증채권자에게�보증채무를�이행하지�아니합니다.

��1.�천재지변,�전쟁,�내란�기타�이와�비슷한�사정으로�주채무자가�분양계약을�이행하지�못함으로써�발생한�채무
��2.�주채무자가�대물변제,�허위계약,�이중계약�등�정상계약자가�아닌�자에게�부담하는�채무

【대물변제】��주채무자의�채권자가�그�채권에�대하여�주채무자가�분양하는�아파트�등에�관한�분양계약을�
체결함으로서�변제에�갈음하는�것을�의미합니다.�

【허위계약】��분양의사가�없는�자가�주채무자의�자금�융통�등을�돕기�위하여�명의대여하여�분양계약하는�것으로�
차명계약을�의미합니다.

��3.�보증서발급�이전에�분양계약을�체결한�자가�납부한�입주금

【입주금】�주채무자가�보증채권자로부터�받는�계약금과�중도금�및�잔금을�말합니다.

��4.��보증채권자가�분양광고에서�지정한�입주금납부계좌(분양광고에서�지정하지�않은�경우에는�분양계약서에서�지정한�
계좌를,�보증회사가�입주금납부계좌를�변경ㆍ�통보한�후에는�변경된�납부계좌를�말한다)에�납부하지�아니한�입주금

【분양광고】�건분법�제5조�및�제6조의�규정에�적법한�분양광고를�말합니다.

��5.��보증회사가�보증채권자에게�입주금의�납부중지를�통보한�후에�그�납부중지통보계좌에�납부한�입주금
��6.��보증채권자가�분양광고에서�정한�납부기일전에�납부한�입주금중�납부기일이�보증사고일�후에�해당하는�입주금.�

다만,�보증회사가�입주금을�관리(주채무자�등과�공동관리하는�경우를�포함한다)하는�계좌에�납부된�입주금은�
제외합니다.

��7.��보증채권자가�분양계약서에서�정한�계약금�및�중도금을�초과하여�납부한�입주금
��8.��보증채권자가�납부한�입주금에�대한�이자,�비용�기타�종속채무
��9.�보증채권자가�입주금의�납부지연으로�납부한�지연배상금
�10.��보증채권자가�대출받은�입주금대출금의�이자
�11.��보증사고전에�분양계약의�해제�또는�해지로�인하여�주채무자가�보증채권자에게�반환하여야�할�입주금.�다만,�

보증사고�사유와�밀접한�관련이�있는�사유로�보증채권자가�보증사고�발생�이전에�분양계약을�해제�또는�해지한�
경우는�제외합니다.

�12.��주채무자가�분양광고에서�정한�입주예정일�이내에�입주를�시키지�못한�경우의�지체상금
�13.��보증채권자가�제5조의�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�제출하지�아니하거나�제3조의�협력의무를�이행하지�아니하는�등�

기타�보증채권자의�책임있는�사유로�발생하거나�증가된�채무
�14.��건분법에�따라�분양광고에서�정한�일반에게�분양되는�복리시설�또는�오피스텔의�분양가격에�포함되지�않은�

사양선택�품목(예시�:�홈오토,�발코니샤시,�마이너스옵션�부위,�기타�마감재공사�등)과�관련한�금액.�다만,�사양선택�
품목과�관련한�금액이�보증금액에�포함된�경우에는�제외합니다.

�15.��주채무자·공동건축주·시공자�등과�도급관계에�있는�수급인,�그�대표자�또는�임직원�등�이해관계가�있는�자가�
주채무자·공동건축주·시공자�등에게�자금조달의�편의를�제공하기�위하여�분양계약을�체결하여�납부한�입주금

�16.��주채무자·공동건축주·시공자�또는�그�대표자�등이�보증채권자에�대한�채무상환을�위하여�납부한�입주금
�17.��주채무자·공동건축주·시공자�또는�그�대표자�등으로부터�계약금�등을�대여받아�분양계약을�체결한�자가�납부한�

입주금
�②�보증회사가�제6조에�의거�분양이행으로�보증채무를�이행할�경우에는�보증채권자는�잔여입주금�및�제1항�제4호�내지�
제6호에�해당하는�입주금을�보증회사에�납부하여야�합니다.�다만,�제1항�제6호에�해당하는�입주금�중�다음�각호의�
1에�해당하는�잔금은�그러하지�아니합니다.

��1.�사용승인일�이후에�보증사고가�발생한�경우�보증사고�통지�전까지�납부한�잔금
��2.�임시사용승인일�이후에�보증사고가�발생한�경우�보증사고�통지�전까지�잔금중�50퍼센트�이내에서�납부한�잔금

【보증채권자】�보증서에�기재된�사업의�주택�이외의�시설에�대하여�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(이하�“건분법”이라�
합니다)을�준수하여�주채무자와�분양계약을�체결한�자(분양권�양수자를�포함합니다)를�말합니다.�

※��분양계약자는�사업주체의�부도,�파산�등으로�보증사고가�발생할�경우,�사업주체가�주택도시보증공사로�변경되는�
것에�동의함���

※��사업주체는�분양계약체결과�동시에�분양계약자에�대한�분양대금채권을�주택도시보증공사에�양도하고�분양계약자는�
이를�이의없이�승낙함���

※��오피스텔�공사진행�정보�제공�:�분양보증을�받은�아파트�사업장의�공사진행�정보는�주택도시보증공사의�모바일�
어플리케이션(HUG-i)을�통해�확인할�수�있습.

※��상세내용은�보증회사인�HUG�주택도시보증공사로�문의�바람(1566-9009)

▣  공통 유의사항�
※��본�입주자모집공고의�유의사항을�명확히�숙지하고�청약신청�및�계약�체결하시기�바라며,�본�유의사항�미확인으로�
인해�발생되는�일체의�사항에�대해서는�분양사업자가�책임지지�않습니다.

(일반관련�유의사항)
ㆍ�「주택법�시행규칙」�제13조�제5항�및�「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」�제7조에�의거�경미한�사항의�변경은�계약자의�
동의가�있는�것으로�간주하고,�사업주체가�경미한�사항의�변경�인허가를�진행할�때�계약자는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
수�없습니다.

ㆍ�일부�실은�공사�시행중에�품질관리를�위하여�샘플하우스로�사용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청약�및�계약�전�사업부지�현장을�방문하시어�주변�혐오시설�유무,�도로,�소음,�조망,�일조,�진입로,�현휘�등�주위�환경을�
확인하시기�바라며,�현장여건�미확인으로�발생하는�민원에�대해서는�추후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계약장소에서�발생하는�각종�상행위(인테리어�시공,�부동산�중개업자의�영업행위�등)는�사업주체�및�시공사와는�
무관한�사항이므로,�계약�시�이점�유의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계약�이후�주소변경[전자주소포함]이�있을�경우에는�변경�내용을�당사에�즉시�서면(주민등록등본�포함)�통보하시기�
바랍니다.

ㆍ�보존등기�및�이전등기는�입주일과�관계없이�다소�지연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외국인이�국내�토지를�취득할�경우
��-���국내�거주�외국인이�주거목적의�국내�주택�구입시,�부동산�거래신고�등에�관한�법률에�의거�계약체결일로부터�60일�

이내에�외국인�부동산등�취득신고를�해야�합니다.�단,�공급계약이나�매매는�부동산�거래신고로�갈음하고�증여�교환�
등만�해당�합니다.

��-��외국인이�상속�또는�경매�등으로�부동산을�취득하는�경우�부동산을�취득한�날부터�6개월�이내에�외국인�부동산등�
취득신고를�해야�합니다.

��-��대한민국에서�외국으로�국적이�변경된�경우�외국인으로�변경된�날부터�6개월�이내에�외국인�부동산등�계속보유�
신고를�해야�합니다.

��-��영리목적�법인의�국내�설립후�토지�취득시,�외국인투자촉진법에�의한�외국인�투자신고,�외국인�투자기업�등록을�
마치고�외국인�부동산등�취득신고를�한�후�국내�부동산을�취득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입주�시�관리운영에�필요한�자금을�미리�확보하기�위하여�관리비�선수금이�부과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분양�시�모형�및�분양�유인물�등에�표현된�단지의�명칭,�동·호수표시,�외부색채와�외관,�상가�천창,�상가�입면디자인,�
옥탑디자인,�옥탑�태양광�패널,�외부조명시설,�문주,�동출입구,�외부난간�형태/�높이�및�단지�조경�등은�현장여건�및�
인·허가�관청과의�심의,�협의과정에서�향후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내�레벨은�건물�입구�및�인접도로와의�원활한�연결을�위하여�일부�구간이�낮아지거나�높아질�수�있으며,�이로�인해�
각�동의�접근로에�계단,�자연석쌓기�등이�추가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캐노피�설치�부위�주변실에는�우수에�의한�소음이�발생�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공급공고�이전�제작,�배포된�홍보물은�사전�홍보�시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것으로�실제�시공과는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니�
분양사업장�방문�후�반드시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�

ㆍ�주택전시관은�분양�이후�일정기간�동안�공개�후�관계규정에�의거하여�평면설계�및�마감자재�등을�촬영�보전한�뒤�
회사사정에�따라�폐쇄�또는�철거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�내에서�확인이�곤란한�사항인�공용부문의�시설물(공용계단,�지하주차장,�승강기의�용량,�속도,�탑승위치�
등)은�사용승인도서에�준하므로�이에�대해�수분양자는�반드시�확인�후에�계약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본�오피스텔은�건축법상�용도는�“일반업무시설”로�분류되며,�오피스텔�건축기준(국토교통부�고시�제2017-279호,�
2017.05.23.)에�적합하여야�하는�것이므로�사용승인�후�불법구조�변경�행위에�대해서는�건축법�등�관계법령에�의해�
행정�조치를�받을�수�있으므로�유의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승강기�이용�계획은�입주�후�관리주체에�문의하시기�바라며,�승강기�홀과�복도는�공용면적이므로�전용화하여�사용할�
수�없습니다.

ㆍ�근린생활시설은�별도의�분양시설이므로�계약자는�오피스텔�계약면적�외�시설에�대해�어떠한�권리도�주장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준공�전·후,�개인�또는�임의�단체를�구성하여�설계변경에�해당하는�내용(실�내·외�공용부분�시설물�및�마감재의�변경,�
커뮤니티시설의�추가�등)을�요구할�수�없으며,�만약�준공�전·후�최종�허가도면�이외의�사항을�요구할�경우에는�이에�
상응하는�비용을�부담해야�합니다.

ㆍ�계약�후�계약금에�대한�세금계산서를�발행�할�예정이며,�계약자가�부가가치세�환급을�받기�위해서는�계약�
체결일로부터�20일�이내에�관할�세무서에�사업자등록(임대사업자)을�하여야�합니다.�이후�중도금�납부분부터�
위탁사는�계약자의�사업자�등록번호로�세금계산서를�발행합니다.�단,�계약자는�사업자등록�시�위탁사에게�지체�없이�
사업자등록�사실을�통보하고�사업자등록증�사본을�제출하여야�하며,�사업자등록�사실에�대한�미통보�및�통보지연,�
사업자�미등록,�부가세�미신고�및�누락�등의�사유로�인한�부가가치세�미환급에�대하여�계약자�본인의�책임입니다.

ㆍ�본�단지에서�도보거리에�경의중앙선�일산역(지상철)�및�일산시장(5일장)이�인접하여�소음/분진�혹은�교통혼잡이�
발생할�수�있으며�이에�대하여�수인하여야�하고,�사전에�사업부지�현장을�필히�방문하시어�현장여건�및�주변환경,�
주변개발,�도로여건,�조망권,�각종공사로�인한�주거여건�침해�발생여부�등을�확인�후�계약을�체결하기�바라며�추후�
미확인에�따른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각종�광고�및�홍보유인물에�표기된�도로�등의�주변개발�조성계획[학교,�도로망,�철도(지하철)�등�각종시설]은�각각의�
개발주체가�계획,�추진예정�및�실행�중인�상황을�표현한�것으로써�향후�지구단위계획의�변경,�허가관청�및�국가시책에�
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본�오피스텔은�근린생활시설과�별도의�있ㅇ설로서�오피스텔�계약자가�임의로�설계변경이나�대지지분의�변경을�
요구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의�전시품�및�연출용�시공부분,�공급안내서�등�각종�인쇄물�및�CG(조감도,�투시도)는�대략적인�이해를�
돕기위한�것이므로�실제�시공과는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시설물의�위치와�규모�및�색채는�측량결과�및�각종�심의�
결과에�따라�다소�변경�될�수�있고,�실제�시공�시�입주자�동의�없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

ㆍ�인터넷홈페이지�및�VR동영상은�주택전시관�건립실을�촬영한�것으로�마감재�이외에�디스플레이를�위한�전시상품이�
포함된�VR동영상이므로,�계약자는�이에�대해�반드시�확인하고�계약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실시공시�입면디자인(저층부�석재�및�도장디자인�포함),�주출입구,�조경,�색채,�몰딩,�창호,�근린생활시설,�부대시설,�
옥탑장식물,�냉각탑,�외부�로고사인,�외벽마감,�바닥포장,�필로티,�상가천창,�각종�시설물의�디자인�및�마감사양,�
동선체계�등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�및�단지�내에�적용되는�모든�자재는�자재의�품귀,�품절,�제조회사의�도산�등�부득이한�경우와�신제품의�
개발�시�동질,�동가�이상의�타사제품으로�변경�시공될�수�있음을�사전에�확인하고�계약하시기�바라며,�향후�이에�
대하여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오피스텔�동일타입이나�주택전시관과�달리�평면이�좌우대칭이�될�수�있으므로�청약�전�반드시�확인바랍니다.
ㆍ�‘사업주체’�또는�‘사업주체가�선정한�감리자’가�성능시험�등을�통하여�품질�또는�성능�확인�후�현장�시공에�적합하다고�
승인하여�설치한�자재�또는�제품에�대하여,�시공자가�설계도면�및�시방서�등에�따라�시공한�경우�설치(시공)�당시부터�
성능미달의�제품을�설치하였다거나�시공�및�설치상의�하자가�있었음이�밝혀지는�등의�특별한�사정이�없는�한�현재�
상태에서�성능미달�사실이�있다는�사실만으로는�시공자에게�품질�또는�성능�미달에�대하여�이의를�제기하거나�책임을�
물을�수�없습니다.�

ㆍ�전항의�경우�입주�이후�‘수분양자(입주자)’의�사용에�따른�자재�또는�제품의�성능저하�발생시�‘수분양자(입주자)�또는�
관리주체’가�유지�보수�및�관리하여야�하며,�입주�이후에�발생하는�유지�보수�및�관리상의�문제로�인한�성능�미달에�
대하여는�원칙적으로�수분양자(입주자)�또는�관리주체가�책임집니다.

ㆍ�내화성능시험이�요구되는�공종의�경우,�성능인증�및�인증표시는�사업주체�및�시공사�또는�사업주체�및�시공사가�
선임한�감리가공인기관�시험성적서�등으로�갈음할�수�있으며,�입주�후�임의해체�및�부속물�(디지털�도어록�/�말발굽�
등)의�임의설치�/�교체에�따른�성능시험�결과는�시공사가�책임지지�않습니다.

ㆍ�안전관리시스템을�위한�CCTV의�설치로�인한�사생활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으며,�향후�이에�따른�민원�및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본�오피스텔�공사�중�천재지변,�문화재�발견,�정부의�정책이나�관계�법령의�변경�등�예기치�못한�사유가�발생한�경우�
예정된�공사일정�및�입주시기�등이�지연될�수�있음을�확인하기�바라며,�이에�따른�입주지연�보상금액은�요구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착공�후�현장에서의�여건이나�지반현황�등의�상황에�따라�구조,�성능,�상품개선을�위해�설계변경이�추진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분양�시에�제시된�조감도,�호실�평면도,�면적,�치수�등�각종�내용이나�설계관련�도서의�내용�중�불합리한�설계나�
표현의�오류,�오기�및�성능개선과�품질을�제고하기�위하여�본�공사�진행�중에�이루어지는�각종�설계의�변경에�대하여�
사업주체의�결정을�수인하기로�하고,�제반권리를�사업주체에�위탁하며,�이에�대해�확인합니다.

ㆍ�오피스텔�단지�내�입주자�공동시설�공간의�시설물에�대한�수량과�바닥,�벽체�마감은�실제�시공�시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
입주�후�입주민들이�자체적으로�비용을�부담하여�유지,�관리�및�운영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일조,�통풍,�채광,�조망권은�층별,�동별,�실별로�차이가�있으니�사전에�확인하고�계약하시기�바라며,�향후�이에�대하여�
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근린생활시설�2층�상부에는�피트층이�계획되며,�근린생활시설�입점자가�설치예정인�실외기�및�주방배기팬으로�
인하여�피트층�인접한�실은�냄새,�소음�및�진동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�미관이�저해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환기장비는�하향식피난구실에�노출되어�설치되며,�타입별�상세�위치는�다소�상이할�수�있고�작동�시�소음이�다소�
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�환기장비�사양이�변경�될�수�있으며,�환기장비�설치등으로�인하여�보조주방�천장높이�및�문�
사이즈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환기장비에는�외부�미세먼지를�일부�차단하는�청정필터가�설치되며,�필터는�연2회�교체하는�것을�권장합니다.�
사용하시는�정도에�따라�교체주기는�다소�상이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경관조명이�설치되는�경우�이로�인하여�발생되는�유지,�보수,�관리,�전기요금에�관한�일체의�비용은�오피스텔�및�
근린생활시설,�입주자(입점자)가�공동으로�부담하여야�하고,�일부�실은�경관조명으로�인해�눈부심이�발생할�수도�
있음을�인지하시기�바라며�계약자는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항공법에�의해�항공장애등이�설치되는�경우�실별로�항공장애등의�점멸로�인해�눈부심�등이�발생할�수도�있음을�
인지하시기�바라며�계약자는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사업자�변경에�관한�사항은�사업주체간의�결정을�수용하기로�하며�사업주체�변경�시�입주자(당첨자�등�포함)는�이의를�
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인허가�진행�및�본�공사�시�외관개선을�위하여�건물외관(지붕,�옥탑,�색채,�외장재료,�측벽디자인,�창호형태�및�색상,�
상가천창,�상가�입면디자인�등),�오피스텔�단지명�사인물,�동현관,�난간의�디테일,�DA(Dry�Area)등�외부시설�등이�
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상기사항은�입주자의�개인취향이나�민원에�의해�변경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사업지�주변여건에�따라�항공기�및�도로,�교통�등의�소음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�이에�대하여�수인하여야�하고,�사전에�
사업부지�현장을�필히�방문하시어�현장여건�및�주변환경,�주변개발,�조망권,�각종공사로�인한�소음발생여부�등을�확인�
후�계약을�체결하기�바라며�추후�미확인에�따른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추후�근린생활시설에�음식점�또는�다양한�업종의�입점으로�인하여�직·간접(배기설비)적인�소음,�냄새,�프라이버시�
등에서�불편을�초래할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시기�바라며�이에�대해�사업자에게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건물�배치�특성상�시각적�간섭,�소음,�바람,�일조권�간섭�등�사생활침해가�발생할�수�있으므로�계약�전�반드시�확인해야�
하며,�추후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내외�부�조경,�경관조명�등�단지에�포함된�시설물로�인하여�발생되는�유지/보수/관리�등�특정�서비스에�관한�일체의�
비용(공용조명,�단지홍보사인물,�영구배수시스템�유지,�빗물처리시설,�휴대폰/인터넷을�이용한�홈네트워크서비스�
운영�및�유지비용�등)은�입주자가�부담하여야�하며,�시설물에�대한�계획은�다소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위치조정에�대한�
요구가�있을�시�입주자의�부담으로�이행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용도별로�별도�설치하지�않고�통합으로�설치된�부분(공용부분의�상하수도,�전기,�지역열원,�소방시스템�등)에�대한�
유지,�보수,�관리는�입주자의�책임과�비용으로�관리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지방세법에서�정하는�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�설립�또는�이전한지�5년이�경과되지�않은�법인의�부동산�취득시�
해당법령에�따라�관련세금(취득세�등)이�중과�또는�가산�될�수�있음을�확인하고,�계약을�체결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본�오피스텔�입주�시,�주변�지역의�공사가�진행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추후�본�사업지�및�사업지�부근의�부지들의�지구단위계획�변경이�이루어�질수�있으며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외부창호는�향후�풍압,�풍동�등의�구조시험,�추후�본�공사�협력�시공업체�선정결과�및�입주자의�안전등을�고려하여�
재질,�사양�및�디자인을�포함한�제반사항이�변경될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고�이로�인하여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내·외부�창호는�개폐방향,�색상,�두께,�사이즈,�프레임�위치�및�제품사양�등은�공사�시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실별,�층별,�
위치별로�사양이�다르게�적용될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고�이로�인하여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각종�인쇄물�및�조감도,�투시도�등에�표현된�오피스텔�입면에는�실시공시�줄눈�또는�문양이�형성되는�등�세부�디테일이�
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관리상�필요시�타용도의�입주자(입점자)�및�이용자가�오피스텔�공용부분으로�통행할�수�있음을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승강기와�면하거나�또는�인접한�실은�승강기의�운행�중에�발생하는�소음�및�진동이�전달�될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고�이로�
인하여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오피스텔의�비상용,�피난용�승강기�전실�제연시스템으로�승강로�가압�시스템이�적용되어�승강기�승강장에�제연댐퍼가�
노출되어�설치되며,�제연댐퍼�시험작동�시�소음이�발생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�

ㆍ�단지내�부대시설�이용으로�인해�소음,�분진,�냄새�등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계약호실별�부대시설의�간섭위치�등에�대해�
확인하신�후�계약을�체결하시기�바라며,�단지�내�조경계획�및�식재,�시설물,�주민운동시설,�수경시설,�포장�등의�표현은�
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것이며,�세부적인�위치와�형태,�재료는�실제�시공시�입주자�동의�없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에는�발전기�및�지하시설물�환기용�급배기구가�설치되며,�이로�인해�냄새�및�소음,�분진�등이�발생할�수�
있으므로�이에�대해�확인하신�후�청약�접수�및�계약을�체결하시기�바라며,�미확인에�대한�책임은�본인에게�있습니다.

ㆍ�본�오피스텔�입주시,�선행행정행위(사업승인�및�건축허가)에�부가해서�이루어지는�후행행정행위(사용승인�등)에�
대하여�부당한�방해행위�등으로�지연을�초래할�경우�형사상�책임과는�별개로�일반계약자�및�사업주체에�발생된�손해�
일체를�배상하여야함을�수인·확인하신�후�계약을�체결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본�오피스텔의�소방관련�시스템�및�설비는�본�시공�시�소방법�기준에�따라�허가도서의�내용과�상이하게�시공�될�수�
있으며,�이에�대한�일체의�이의를�제기를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에�법적�소방�시설인�옥내소화전과�일부�주차면이�간섭(운전석�및�보조석)되어�승하차시�불편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본�오피스텔은�가스배관이�설치되지�않으므로�가스쿡탑�등의�제품을�사용할�수�없으며,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,�필로티�하부�등�외기에�노출되는�배관의�동파방지를�위한�열선이�설치될�수�있으며,�열선�사용에�따른�
전기료는�단지�전체�공용요금으로�부과됩니다.

ㆍ�입주자�공동시설,�저수조,�빗물처리시설�등�입주�후�유지/보수/관리에�관한�일체의�비용은�단지�전체�공용요금으로�
부과되며,�시설물에�대한�계획은�다소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본�주택은�부력방지�공법을�위한�영구배수�공법이�적용됨에�따라�배수펌프�사용에�따른�전기료는�단지�전체�
공용요금으로�부과됩니다.�

ㆍ�(하향식피난구실)�창호는�규격�및�사양,�열림(개폐)방향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실내�설비배관�점검을�위한�점검구가�일부�설치되며�위치는�현장�여건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실내�가구(일반,�주방)�배면에는�시공�선후�관계상�가구가�먼저�설치되어야�하므로�마감재가�시공�되지�않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목창류,�가구류�바닥재�등�마감재의�색상,�디자인,�재질�등은�실제�시공시�협력업체�계약에�따라�각�협력사가�보유하고�
있는�디자인�재질�등으로�주택전시관과�다소�상이하게�시공�될�수�있으며�동등이상의�성능제품으로�시공됩니다.

ㆍ�인테리어�공사�등으로�인한�실�내,�외부�파손�및�훼손사항은�본인�책임으로�원상복구�하여야�합니다.��
ㆍ�본�오피스텔의�단지내에�건립되는�공유시설물�및�대지는�공동으로�사용합니다.
ㆍ�골조와�이질벽체(경량벽체�또는�조적벽�등)의�접합부�처리�부분의�디테일이�시공상의�이유로�주택전시관과�상이하게�
시공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위실�평면도�및�이미지�컷은�입주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하여�임의로�가구�등을�시뮬레이션�한�것으로�계약시�
포함여부를�필히�확인하시기�바라며,�단위실�선택�시�제외품목이나�기본품목,�공간분할�등에�대해�확인하시기�
바랍니다.��

ㆍ�본�단지의�명칭,�동�표시,�외부색채와�외관,�옥탑디자인,�외부조명시설,�옹벽,�편의시설물,�안내시설물,�동출입구,�
외부난간�형태/높이�및�단지�조경�및�기타�「주택법」,�「도시�및�주거환경정비법」,�「건축법」등에서�정하는�경미한�
사항의�변경�등은�현장여건�및�인허가�관청과의�심의,�협의과정에서�향후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동일�주택형의�경우라도�단지내�위치,�층수,�주변시설물�등에�의하여�실�시야간섭,�일조량,�소음,�에너지소비량,�
단열성능�등의�주거조건이�상이할�수�있으므로�주택전시관의�모형�및�기타�분양홍보물을�참고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모집공고�시에�제시된�CG[컴퓨터그래픽],�조감도,�실�평면도,�면적,�치수�등�각종�내용이나�설계관련�도서의�내용�
중�불합리한�설계나�표현의�오류,�오기�및�성능개선과�품질을�제고하기�위해�본�공사�진행�중에�이루어지는�각종�
사업시행인가�또는�설계의�변경에�대하여�사업주체의�결정에�따르며,�제반�권리를�사업주체에게�위탁�합니다.�

ㆍ�단지�내�계획은�본�시공�시�현장�여건에�맞게�설계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위실�실별�가구(장롱,�붙박이장�등)�설치�시�필히�실측하여�설치하여야�합니다.(단위실�실별가구의�실사이즈는�마감,�
단열재두께의�차이�등으로�도면과�오차가�발생할�수�있음)�����

ㆍ�근린생활시설은�특성상�위치,�크기,�동선�등의�설계변경이�있을�수�있으며�입주자는�이에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본�공동주택�및�부대시설(아파트,�지하주차장�등)의�구조개선을�위해�관계법령의�허용범위�내에서�설계변경이�추진될�
수�있으며�또한�현장�여건�및�구조,�성능,�상품개선�등을�위한�변경�사항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��

ㆍ�계약�이후�입주자�개인�또는�임의단체를�구성하여�설계변경에�해당하는�내용(실내외,�공용부분�시설물)을�요구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는�소비자의�주택형에�대한�인식의�편의를�위하여�간략한�표기를�한�부분이�있으니�청약�및�계약시�
주택형에�대한�혼동�방지에�특히�유의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오피스텔의�주거공용면적(계단실�코아)�및�기타�공용면적(부대복리시설,�기계실,�주차장�등)은�실�전용면적에�따라�
균등하게�계산�배분됩니다.

ㆍ�개인적인�인테리어�공사�등으로�인한�실�내·외부�파손�및�훼손사항은�본인�책임으로�원상복구�하여야�합니다.
ㆍ�일부�실는�인접�건물에�의해�조망,�일조�등이�침해�될�수�있으니�청약예정자�및�계약예정자는�필히�현장을�방문하여�
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마케팅을�위하여�제작�된�약도�및�지도는�소비자의�이해를�위한�제작물�이므로�청약예정자�및�계약예정자는�필히�현장�
및�주택전시관을�방문하여�확인하시고�청약�및�계약을�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�내�단지�및�실�도면이�비치되어�있사오니�청약예정자�및�계약예정자는�주택전시관을�방문하여�확인하시고�
청약�및�계약을�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단지의�소방관련�시스템�및�설비는�본공사�진행�시�소방법�기준에�따라�허가도서의�내용과�상이하게�시공�될�수�
있으며,�이에�대한�일체의�이의를�제기를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시상수�급수펌프,�소방,�전기�시스템�및�기타배관�등�일부�장비가�근린생활시설과�공용으로�사용되며,�이에�대한�
일체의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(면적)
ㆍ�계약면적�표시방법을�종전의�평형�대신�넓이�표시�법정단위인�㎡로�표기하였으니�신청에�착오�없으시기�
바랍니다.(평형�환산법�=�형별�면적(㎡)�×0.3025)

ㆍ�면적은�소수점�4째�자리까지�표현되며,�연면적과�전체�계약면적과의�소수점�이하에서�약간의�오차가�생길�수�있으며,�
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실�당�계약면적�및�대지지분은�법령에�따른�공부정리절차(준공�시�확정측량)등�부득이한�사유로�인한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
있으며,�이�경우�공급금액에�영향을�미치지�않습니다.

ㆍ�전용면적은�2014년�12월�3일에�개정된�건축물의�분양에�관한�법률에�따라�건축물의�외벽의�내부선(안목치수)을�
기준으로�산정되었습니다.

ㆍ�동일�전용면적을�가진�단위호실�타입�간에도�주동구성에�따라�호실외벽�두께는�다를�수�있으며,�전체호실�
벽체공용면적의�합계를�각�호실별�전용면적비로�균등�배분하였음을�인지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오피스텔은�공동주택�발코니에�해당하는�서비스면적이�포함되지�않습니다.
ㆍ�대지지분은�대지면적을�해당�용도의�실별�전용면적�비율에�따라�균등�배분하였으며,�이는�추후�민원제기�및�계약해제,�
손해배상청구대상이�되지�않으니�이점�유의�하시어�청약�및�계약하시기�바랍니다.�

ㆍ�공부상�면적과�대지지분은�법령에�따라�공부�정리�절차,�실측정리�또는�소수점�이하�단수�정리에�따라�계약면적과�
등기면적�간에�차이가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�소수점�이하�면적�변동에�대해서는�정산하지�않기로�합니다.

ㆍ�전체용도(오피스텔�및�근린생활시설)의�공동이용시설(기계실,�전기실,�발전기실,�MDF,�방재실�등)은�오피스텔�및�
근린생활시설�전체공용으로�하며,�유지관리�및�공간의�효율성을�고려하여�동일�공간�내�장비배치�및�공유�하는�것을�
전제로�하고,�해당�면적비율로�배분되었습니다.

ㆍ�상기�실별�계약면적에는�주차장�및�공동이용시설(기계실,�전기실,�발전기실,�MDF,�층구내통신실,�방재실,�관리사무실,�
부대시설,�생활폐기물�처리장,�복도,�계단,�로비,�벽체공유면적�등)의�면적이�포함되어�있으며,�각�실별로�주차장�및�
공동이용시설에�대한�금액이�상기�공급금액에�포함되어�있습니다.

ㆍ�주차장�및�공동이용시설의�면적은�해당�용도별�전용면적비율에�따라�균등하게�계산�배분되어�있습니다.
ㆍ�층구내통신실�등은�법적설치근거�및�실사용�측면을�고려하여�오피스텔�면적으로�배분하였습니다.
ㆍ�제연팬룸�등은�실사용�측면을�고려하여�오피스텔�면적으로�배분하였습니다.

(주택전시관)
ㆍ�주택전시관은�오피스텔�83㎡�타입이�설치되고,�미설치된�66㎡타입은�홍보물로�확인하여야�하며,�주택전시관�내에�
비치된�허가도서�확인�및�분양상담�등을�통해�차이점을�확인�후�계약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각�실의�스프링클러�헤드,�감지기,�유도등의�개수�및�위치는�모델하우스�시설이며,�실�시공시�
관련�법규에�의거하여�설치될�예정입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환기구의�디자인은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실내�환기성능을�고려하여�위치�및�개소가�조정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�내�등기구�조도량[lx]은�계약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해�구현�된�것이며�본�공사�시�KS조도기준�동등�이상으로�
적용�됩니다.

ㆍ�실�분전반�및�통신�단자함은�본�공사�시�위치�및�형태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주택전시관�내�건립실,�카탈로그�및�각종�홍보물에�표현된�가구소품,�운동기구,�디스플레이용품�등은�분양가�및�
분양품목에�포함되지�않으며,�향후�미설치에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단지모형의�조경�및�식재,�주변환경,�부지레벨,�포장,�시설물,�드라이에어리어(DA)등은�시공�시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주택전시관은�분양�후�관계규정에�의거하여�평면,�시설물�마감자재�등을�촬영,�보전한�후�폐쇄�또는�철거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카탈로그�등�각종�인쇄물에�삽입된�광역위치도,�조감도,�배치도,�조경도,�단지모형,�각�타입�별�단위실�평면도�등은�
소비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해�개략적으로�제작된�것이므로�건축허가도서�및�실제�시공과는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식재�
및�시설물의�위치와�규모는�측량�결과�및�각종�평가의�결과에�따라�다소�변경될�수�있음을�확인하기�바라며�이에�대해�
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�및�홈페이지에�적용된�마감자재�및�가구�가전은�유사색상�및�무늬를�지닌�동등이상의�성능을�가진�
타제품으로�대체�시공될�수�있으며,�의장이�등록되어있는�경우에는�모양이나�색상이�바뀔�수�있으니�이에�대하여�
사전에�필히�확인하고�계약하기�바라며,�이에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실내�창호의�설치위치,�크기,�사양,�색상,�디자인,�제조사,�문열림�방향은�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실내�난간의�설치위치,�크기,�사양,�색상,�디자인,�제조사는�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조경�CG에�표현된�시설�등은�사업주체의�상환경�계획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디스플레이�예시로�사업주체의�계획에�의해�
설치기간�형태/수랑/위치는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의�주방TV�설치�방식은�연출용이며,�본공사�시�전원,�통신,�TV용�케이블이�노출되어�시공됩니다.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PVC창호,�목창호류,�가구류,�바닥재�등�마감재의�색상,�디자인,�재질�등은�실제�시공�시�협력업체�
계약에�따라�각�협력사가�보유하고�있는�디자인�재질�등으로�주택전시관과�다소�상이하게�시공될�수�있으며,�
동등이상의�성능제품으로�시공됩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�건립타입의�내부�치수�및�마감재의�사양은�건립평형과�상이할�수�있으며,�추후에�이에�따른�이의를�제기할�
수�없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실�내�창호�및�문의�형태�및�위치는�실제�시공시�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조명기구,�콘센트,�스위치의�제품�사양�및�위치는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오피스텔�외부창호는�내풍압�구조검토�등의�결과에�따라�실별,�층별,�위치별로�창호사양(유리,�하드웨어,�창틀)이�
상이하게�시공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인·허가�과정�및�본�공사�과정�중�사용성�개선을�위해�주방가구�및�수납공간이�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실�내�분전반,�통신단자함의�설치�위치�및�형태는�본�공사�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각�실의�거실�및�주방�외창에는�안전난간대가�설치됩니다.
ㆍ�주택전시관에서는�소비자의�주택형에�대한�인식의�편의를�위하여�간략한�표기를�한�부분이�있으니�청약�및�계약시�
주택형에�대한�혼돈�방지에�특히�유의�하시기�바랍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본�주택전시관의�연출용�시공부분�또는�기타�홍보물�상�조감도�또는�사진은�당사에서�연출한�사항이�포함되어�
있으므로�사업계획승인도서와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적용된�마감자재는�유사색상�및�무늬를�지닌�동등�이상의�성능을�가진�타제품으로�대체�시공될�수�
있으며�의장이�등록되어�있는�경우에는�모양이나�색상이�바뀔�수도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주택전시관,�분양팜플렛�등에�기재된�마감재�수준�이상으로의�변경요구는�불가한�만큼�마감재�수준을�자세히�확인한�
후�신청�및�계약체결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적용된�자재�중�생산업체의�부도�및�관계법령�등에�저촉될�경우�동등�이상의�제품으로�변경될�수�
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적용된�자재�중�성능향상을�위한�설치물(자연환기구�등)의�변경으로�형태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주택전시관�내에는�분양가�포함�품목과�전시품�등이�혼합되어�시공되어�있으나,�본�공사�시에는�전시품은�설치되지�
않으며,�사업계획승인도서에�따라�시공됩니다.

ㆍ�본�주택전시관�내에서�확인이�곤란한�상황인�공용부분의�시설물(공용계단,�지하주차장,�엘리베이터의�인승,�속도,�
탑승위치�등)은�사용승인도서에�준하며,�이로�인해�사업주체�또는�시공사에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본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단지모형�및�단홍보물은�계약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것이며,�대지�주변현황,�공사�시�필요한�
설비기기�및�출입문은�표현되지�않습니다.

ㆍ�본�주택전시관�단위실�내부에�설치된�인테리어�소품가구,�디스플레이�가전제품,�기타�전시용품�등은�고객의�이해를�
돕기�위한�연출용으로�입주�시�제공되지�않습니다.(분양가�미포함)

ㆍ�계약자가�희망하는�용량(규격)의�가전제품(김치냉장고,�냉장고,�세탁기�등),�가구�등이�높이,�폭�등의�차이로�인하여�
배치가�불가할�수�있으니�유의바랍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창호(프레임,�유리�등)는�주택전시관�설치를�위해�생산된�제품으로�본�공사�시�제조사는�변경될�
수�있으며�그에�따라�프레임�및�손잡이�등의�하드웨어는�다소�상이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본�주택전시관은�일정기간�공개�후�사업주체�사정에�따라�폐쇄�또는�철거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본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환기유니트,�환기디퓨저,�온도조절기�및�바닥배수구의�제품사양�및�위치는�변경될�수�
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본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스프링클러,�환기구(급/배기용),�소방�감지기는�주택전시관�가시설물로서�본�공사�시�
설계도면�기준에�의해�시공됩니다.(본�공사�시�상기�사항�적용에�따른�일부�마감사양,�우물천정,�커튼박스,�PL창호,�주방�
가구�등이�변경될�수�있음)�����

ㆍ�주택전시관�내�등기구�조도량[lx]은�계약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해�구현�된�것이며�본�공사�시�KS조도기준�동등�이상으로�
적용됩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감지기,�유도등,�스프링쿨러헤드의�위치�및�개수는�본�공사와�무관하며�실시공시�소방법에�
맞추어�설치됩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되지�않은�그�밖의�평형�및�타입은�홍보물을�참고하시기�바라며,�계약�전에�평면,�형태,�가구배치,�
실면적�등�주택전시관�설치�주택형과�다른�사항을�숙지하여�계약에�임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단위실�실별�가구(장롱,�붙박이장�등)설치�시�필히�실측하여�설치하시기�바랍니다.(단위실�실별가구의�실사이즈는�
마감,�단열재두께의�차이�등으로�도면�및�주택전시관과�오차가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)

ㆍ�동·호수�지정�시�동일평형이나�주택전시관과�달리�평면이�좌우대칭이�될�수�있으니�청약전�반드시�확인하시기�
바랍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동일�주택형의�경우라도�단지�내�위치,�층수,�주변시설물�등에�의하여�실�시야간섭,�일조량,�소음,�에너지소비량,�
단열성능�등의�주거조건이�상이할�수�있으므로�주택전시관의�모형�및�기타�분양홍보물을�참고하시기�바랍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사전에�사업부지�현장주변을�반드시�확인하시고,�주변현황�및�현장여건,�주변개발,�조망권,�주변의�각종�공사로�인한�
소음발생�여부�등을�확인하신�후�청약신청�및�계약�체결하시기�바라며,�미확인에�따른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(단지)
ㆍ�본�건물은�주상복합�건물로�공동주택,�주변상가�및�건물�내�근린생활시설로�인하여�주말�교통�혼잡�및�소음과�통행의�
불편�등이�발생할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시기�바라며,�계약자는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본�사업지는�경의중앙선�철도와�근접된�관계로�철도관련�개량공사�및�유지관리,�열차운행�등으로�인한�배수,�소음,�
진동,�이물질�유입,�전자파�및�전자기�장애�등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�이를�저감하거나�해소�할�수�있는�시설�등이�설계�및�
시공에�반영될�수�있으며�이로�인하여�발생하는�각종�피해에�대하여�사업주체,�시공사,�철도공단�및�철도�운영주체에�
대하여�어떠한�요구도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본�사업지에�철도시설부지가�접하고�있으며�철도시설�부지내�시설설치(관로,�맨홀�등)는�관계기관(철도시설공단�등)의�
소유이며�관련�시설로�인하여�발생하는�생활여건의�불편에�대하여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건물�형태�및�위치에�따라�바람세기가�다를�수�있으며�이에�따른�엘리베이터�및�출입문에�연돌효과에�따른�부하로�인해�
원활하지�않은�엘리베이터�문닫힘과�소음이�있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자전거�보관소�위치�및�개소는�보행동선,�보관�편리성�등에�따라�현장�실시공시�각�위치가�삭제�또는�변경�될�수�있으며,�
근린생활시설�입점자,�외부인과�공용으로�사용�할�예정입니다.

ㆍ�오피스텔�주출입구,�부대시설,�주차출입구�등�단지�내�시설물�또는�건축법�및�주택법을�준수하여�시공한�인접�건물�
등에�의해�특정�계약실의�경우�일조권,�조망권�및�환경권�등이�침해될�수�있으며,�야간조명�효과�등에�의한�눈부심�현상�
및�소음이�발생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근린생활시설�천장�구조물과�인접한�실의�경우�빛�반사에�의한�눈부심이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옥상정원�인접실는�소음발생�및�사생활권�침해가�발생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지�내�1층�및�3층�계획된�부대복리시설(실외�어린이�놀이터,�휴게소,�쓰레기분리수거장,�커뮤니티시설�등)�및�
수경공간�설치로�인해�실의�실내가�투시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따른�소음�등의�환경권�및�사생활권이�침해�될�수�있음을�
충분히�인지하시기�바랍니다.�

ㆍ�단지�외�기반시설(도로�등)은�시공범위가�아니며,�세부사항은�해당기관에�문의하여�확인하여야�합니다.
ㆍ�기계/전기실,�급배기구,�빗물처리시설�및�쓰레기�집하장,�등으로�인해�냄새,�소음�및�해충�등에�의한�환경권�및�
사생활권�등의�환경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공유시설�및�대지는�공동주택�및�근린생활시설�입주자와�공동지분으로�하며�개별실�소유권과�지분을�주장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단지내부에�공공보행통로�및�공개공지가�설치되며�허가조건상�상시�개방되어야�합니다.
ㆍ�공개공지는�상가를�이용하거나�단지를�통과하는�외부인이�자유롭게�출입�및�이용하는�외부�공간이며,�
범죄예방환경설계�가이드라인을�준수하여�CCTV�및�실별�출입통제�시스템이�설치되어�실의�자유로운�출입은�
불가합니다.

ㆍ�연간�60일�이내의�기간�동안�건축조례로�정하는�바에�따라�주민들을�위한�문화행사를�열거나�판촉활동을�할�수�
있으며,�울타리를�설치하는�등�공중이�이용하는데�지장을�주는�행위를�해서는�안됩니다.

ㆍ�지적공부�정리가�입주지정기간�종료일�이후�장기간�소요될�수�있으며,�소유권�이전�등기�시�대지공유지분은�약간의�
증감이�있을�수�있으나�이는�공급금액에�영향을�미치지�않음을�인지하시고�계약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수목의�생육과�조기�활착을�위해�식재시�뿌리분에�감겨진�철사,�고무바�등은�제거되지�않고�존치될�수�있으며,�이는�
수목고사와�전혀�관련없는�사항으로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각�동의�저층부�및�고층부�실은�가로등,�옥탑�장식물의�경관�조명등에�의한�영향을�받을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따른�
유지/보수/관리에�관한�일체의�비용은�입주자가�부담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단지�내�각종�인입(상,�하,�오수,�전기�등)계획은�인·허가과정�및�기반시설�설치계획에�따라�위치가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
이와�관련하여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오피스텔�주동�공용부�창호의�경우�배연창�및�소방대�진입창호(25층이하)�표시가�설치되며�상시�사용이�제한됩니다.�
이와�관련하여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옥탑�및�지하주차장�줄눈은�공사계획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시공시�해당부위�코킹은�시공하지�않습니다.
ㆍ�트렌치�시공부위의�주차구획은�트렌치폭을�포함하며,�측면,�배면�트렌치�시공시�주차라인마킹은�없습니다.
ㆍ�엘리베이터홀,�부대시설의�경량천장틀�시공부위에�천장틀의�처짐�등�기능상,�안전상�지장이�초래�되지�않을�경우�
마이너찬넬보강은�제외합니다.

ㆍ�무늬코트�시공부위는�도면�지정된�부위에�수성�페인트�도장�후�무늬코트도료를�스프레이�도장합니다.�
ㆍ�조감도,�평면도,�면적,�치수�등�각종�내용이나�설계관련�도서의�내용�중�불합리한�설계나�표현의�오류,�오기�및�
성능개선과�품질을�제고하기�위하여�본�공사�진행�중에�이루어지는�각종�설계의�경미한�변경에�대하여�사전에�확인,�
수인하여�사업주체의�결정에�따르며,�제반�권리를�사업주체에게�위탁하는데�동의하는�것으로�간주합니다.

ㆍ�준공�전·후,�개인�또는�임의�단체를�구성하여�설계변경에�해당하는�내용(실�내·외부�공용부분�시설물,�커뮤니티시설�
등)을�요구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,�외부의�차선�및�교차로,�횡단보도,�자전거도로,�보도�등은�교통영향평가�심의에�의하여�결정된�사항으로�
향후�현장여건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고,�팬룸,�D.A�및�냉각탑에�의한�소음,�풍압�등에�대하여�인지하시기�바라며�이의를�
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건축물의�구조물�외관에�브랜드용�광고�및�경관조명이�설치될�수�있으며�이에�대해�이의�제기�및�변경�요청을�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오피스텔�및�근린생활시설�조명의�휘도는�고양시�관련부서�협의�및�기준을�준수하며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당해�사업에�사용된�사업자의�브랜드�등은�향후�회사의�사정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음을�확인,�수인하며�계약자는�이에�
동의하고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로비,�승강기�홀,�복도�등�공용공간은�추후�설계변경이�이루어�질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시기�바라며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�
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건물�형태에�따라�엘리베이터�피스톤효과로�인해�엘리베이터�진동�및�소음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현장내�승강기는�모두�장애인용으로�적용하였으며�건축법�시행령�제�119조(면적�등의�산정방법)에�의해�장애인용�
승강기는�바닥면적에�산입하지�아니하였으니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계약실이�속한�층�및�향에�따라�일조,�조망,�채광,�통풍�등이�다를�수�있으며,�마감자재�내용은�형별,�타입별�등에�따라�
차이가�있으니�주택전시관을�참고�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각�실의�배치에�따라�인접동�및�인접실에�의해�조망과�일조량�등이�제한되고�사생활�간섭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
주택전시관에서�사전에�확인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각�계약실의�일조량은�주변�지형이나�수목의�성장에�따라�달라질�수�있으므로�일조량에�대하여�확정적인�설명이�
불가하며�계약자가�스스로�판단하여�계약을�체결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특기시방에�별도의�시공기준이�없는�경우�사업주체�또는�사업주체가�선임한�감리가�승인한�시공계획서�또는�승인�
자재�제조사�시공�기준에�따릅니다.

ㆍ�차량�진출입�동선은�근린생활시설과�같이�이용하도록�계획되어져�있으며�지하1층에�별도의�출입차단장치가�
설치되어�이용�동선을�분리하였기에�차량동선의�혼잡�및�보안�등�이용�상의�불편�등이�야기될�수�있으니�사전에�필히�
확인·수인하고�계약하시기�바라며�추후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�차량출입구�및�램프의�형태,�마감재,�컬러�등이�상세계획에�따라�공사중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지�내�지하주차장은�동선,�기능,�성능�개선을�위하여�설계변경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일부구간에서�교차로가�형성되며,�교차�
부분에서는�보행자�동선과�차량�동선의�간섭이�있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은�주차대수�최대�확보를�위하여�기둥�간격이�일정하지�않으므로�일부�주차면에는�기둥과�간섭(운전석�및�
보조석)되어�승하차시�불편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본�단지의�지하주차장은�지하층�특성상�우기에는�결로가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지하주차장은�일반주차,�장애인용주차,�확장형주차,�경차주차,�전기자동차춘전설비�주차로�구성되어�있으며,�각�
용도별�주차계획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에�설치되는�미술작품의�위치�및�형상은�설치계획�심의를�득하여야�하는�사항으로�미술작품�설치로�인해�일부�
실의�조망권,�일조권,�환경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으며�이는�입주자의�개인취향이나�민원에�의해�변경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대지�주위로�도로에�의한�차량통행으로�인하여�소음,�진동,�매연,�분진�등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아파트�관리사무소는�지상�1층(102동�하부)에,�오피스텔�및�근린생활시설�관리사무소는�지상2층(104동�하부)에�
위치합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�주차면�표기는�도서�기준으로�표현되며,�주차구획선�표기에�따른�좌우�편차�발생부분에�대해서는�차이가�
있을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수�없습니다.

ㆍ�계약전�주택전시관을�방문하시어(사업승인�설계도서�비치)�단지�내부여건을�확인하시기�바라며,�미확인으로�인하여�
발생하는�사항에�대하여는�추후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단지�각�차량�및�보행자�출입구의�차별화�디자인은�추후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현장�방문은�가능하나,�지정일(입주자사전점검�등의�지정일)�외에는�안전사고�등의�예방을�위하여�현장에�출입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입주�후�불법�구조변경(전실확장�등)시�관계법령에�따라�처벌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대지경계�및�면적은�실시계획�변경�등으로�최종�측량성과도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으므로,�준공�시�대지경계�및�
지적확정에�따른�대지면적�정산�처리�시�계약자는�이에�동의해야�합니다.

ㆍ�아파트/오피스텔�및�부대시설(아파트,�지하주차장�등)의�구조�개선을�위해�관계법령의�허용범위�내에서�경미한�
설계변경이�추진될�수�있으며�또한�현장�여건�및�구조,�성능,�상품개선�등을�위한�변경사항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부대복리시설은�대관�인·허가를�통하여�실�시공�시�위치,�다른�실로�변경,�통합,�사용동선,�입면형태,�실내구획�등이�
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아파트/오피스텔�및�지하주차장의�기초구조는�굴토�후�지내력시험�결과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이파트/오피스텔�지하층�피트�공간은�지반현황에�따라�바닥레벨,�평면�및�구조형식이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건축법�및�
소방법�등�관계법령에�의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경비실�위치�및�주차�차단기는�교통통제의�편리성�및�효율성을�위하여�이동하여�설치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난방방식은�중앙난방(지역난방),�구조는�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.�
ㆍ�호수별�조망권은�주변�개발�행위�등의�변화에�따라�달라�질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해�사업주체등에�일체의�이의를�제기할�
수�없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오피스텔�배치구조�및�동,�호수별�위치�따라�일조권,�조망권,�소음�등의�환경권이�불리한�곳이�있을�수�있으니�이를�
확인하고�청약하여야�합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단지배치의�특성상�단지내외�도로(지하주차장�램프�포함)와�근접하여�배치된�동의�일부실는�소음(경보음�포함)�및�
자동차�전조등,�보안등의�영향을�받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�지하�중1층과�지상1,2층은�근린생활시설로�아파트�및�오피스텔의�커뮤니티시설,�부대복리시설이�계획�되며�
해당�시설의�실외기로�인해�인접한�실의�미관�저해,�소음/진동�피해,�냄새,�사생활�침해�등이�발생할�수�있음을�충분히�
인지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2층�근린생활시설�상부�PIT에는�실외기실�및�근린생활시설�주방�배기시설을�위한�그릴창이�설치되어�작동�시�
소음/진동�및�냄새가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�1층�및�3층에�계획된�부대복리시설(실외�어린이�놀이터,�휴게소,�쓰레기분리수거장,�커뮤니티시설�등)�및�
수경공간�설치로�인해�오피스텔�실의�실내가�투시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따른�소음�등의�환경권�및�사생활권이�침해�될�수�
있음을�충분히�인지하시기�바랍니다.�

ㆍ�단지상부로�지하주차장�환기구가�설치되어�환기설비�가동�시�소음,�매연,�진동�등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환기�설비�및�
환기용�구조물과�천창�등의�형태와�디자인은�본시공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단위실�내�환기시스템은�본�공사�시�설치위치에�따라�장비�및�배관�등이�노출되며,�건축입면�및�내부�마감이�일부�
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지상에�설치되는�환기용�구조물과�지하주차장�램프�등의�형태와�디자인은�본�시공�시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단지�내�비상차량동선�등은�사업추진과정(인·허가�등)에�따라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지�조경�및�세부�식재�시공계획은�변경�될�수�있으며,�조경토는�시간이�경과함에�따라�자연적으로�일부�침하가�
발생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수목의�생육과�조기�활착을�위해�식재시�뿌리분에�감겨진�철사,�고무바�등은�제거되지�않고�존치될�수�있으며,�이는�
수목고사와�전혀�관련없는�사항으로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붙박이류[신발장,�붙박이장,�주방가구,�상·하부장�및�아일랜드장,�욕실장,�욕실거울,�욕조,�위생도기류�등�은폐부위]의�
벽,�바닥,�천장의�마감재는�설치되지�않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실시공시�실내�화장실의�천장높이는�바닥타일의�마감구배와�천장내�설비배관�설치등에�의하여�도면상의�치수와�달리�
일부오차가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욕실/현관�등�단차부위�시공오차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욕실의�단차는�침실내부로�물넘침을�방지하기�위하여�계획된�
것입니다.

ㆍ�3,�4층�및�최상층은�실�내�방범을�위하여�창측에�방범용�감지기가�설치됩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옥탑�및�지붕에�의장용�구조물,�방송안테나,�피뢰침,�태양광판넬,�이동통신�설비등의�시설물이�설치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이로�
인한�소음,�진동�등이�발생할�경우�「주택건설기준�등에�관한�규정」�제9조에�의거하여�소음기준이�적용되며�환경권과�
조망�및�빛의�산란�등에�의한�사생활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옥탑에�설치되는�소방용�펌프�및�저수조의�형태와�디자인은�관계법령에�의해�본시공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지상�20층은�피난�안전층으로�계획되어�있으며�피난�안전층의�입면�디자인(창호�및�그릴등)�및�피난�안전층에�
설치되는�소화설비는�관계법령에�의해�본시공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엘리베이터�홀,�계단실은�직접�채광�및�환기가�제한되며,�채광·환기창의�설치위치는�호·라인�및�배치에�따라�차이가�
있을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각�실의�엘리베이터�홀과�현관문�사이의�전실공간은�관련�법령에�의거�임의로�구조변경이�금지되며,�공용부위이므로�
전용화�하여�사용할�수�없고�동별·타입별로�면적의�차이가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각�동에�설치된�엘리베이터는�동별�형태�및�층수에�따라�속도�및�사양이�다를�수�있으며,�엘리베이터�기계실�및�
승강로에�인접한�실은�소음�및�진동�등의�생활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각�실의�배치�및�조합에�따라�엘리베이터를�이용하는�실수에�차이가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각�동�주출입구�인접실�및�상층실는�보행자의�통행�및�이용으로�인한�소음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필로티�하부�자전거보관소의�위치�및�규모,�형태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지하층(동지하,�지하주차장,�기계실,�전기실�등)�벽체마감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커뮤니티시설의�각�실�크기�및�위치는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커뮤니티시설의�창호크기,�위치,�재질,�외부마감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쓰레기�분리수거�시설이�건물�내에�설치되어�냄새�및�소음�등이�발생�할�수�있으며,�분리수거함의�위치�및�규모,�개소는�
동별�이용자의�편리성과�수거를�고려하여�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모형은�소비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한�것으로�외부�색채,�포장재,�시설물�등의�세부�사항은�본�공사�시�상이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단지�내�조경,�지하출입구�등�공용부분은�디자인�의도에�따라�형태,�재질,�색채�등이�각기�다르며�상기�사항은�입주자의�
개인�취향이나�민원에�의한�변경대상이�될�수�없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단지�내�조경,�수경시설�및�조경수는�입체적�단지�조화를�고려하여�설치나�식재위치가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관계기관의�
심의결과,�시공과정�등에�따라�조경�시설물�및�포장의�재료,�형태,�색채,�위치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단지�내�조경공간에�D/A(설비�환기구),�천창�등의�노출이�있어,�통행로�등의�사람이�유입되는�공간에�인접한�경우�
불편함이�있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�부대시설(지하주차장,�부대복리시설�등)�사용에�대하여�각�동별�사용�시�계단실�및�E/V의�위치에�따라�
거리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�이의�위치�및�사용상의�여건에�대해�충분히�인지하고�계약하시기�바랍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단지에�설치되는�부대/복리시설�및�커뮤니티시설�등에�대한�사용과�운영방안에�대해서는�실입주�
후(가칭)“주민자치협의기구”에서�결정되며,�입주민�전체의�공동시설물로�사용함을�원칙으로�합니다.�����

ㆍ�공용�시설물의�위치�및�개소는�시공�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준공입주�후�지하주차장�및�기타공용�면적에�포함되지�않는�피트공간은�변경하여�사용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단지내부에�공공보행통로는�허가조건상�상시�개방되어야�합니다.
��-��공개공지는�상가를�이용하거나�단지를�통과하는�외부인이�자유롭게�출입�및�이용하는�외부�공간입니다
��-��연간�60일�이내의�기간�동안�건축조례로�정하는�바에�따라�주민들을�위한�문화행사를�열거나�판촉활동을�할�수�
있으며,��울타리를�설치하는�등�공중이�이용하는데�지장을�주는�행위를�해서는�안됩니다.

ㆍ�오피스텔�주차장은�지하1층,�지하2층�일부구간에�계획되어�근린생활시설�이용자와�공용으로�사용되며,�이에�대해�
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�진출입구�높이는�2.7M이고�지하�1~4층�주차장�층고는�2.7M이나,�일부�통로는�2.4M,�일부�주차면은�
2.1M�시공되며,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사다리차�이사는�어려우며,�실�엘리베이터를�이용하여�이사하셔야�합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지하주차장에�법적�소방�시설인�옥내소화전과�일부�주차면이�간섭(운전석�및�보조석)되어�승하차시�불편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단지�외부�도로에�있는�한국전력공사�전주�및�전선로�등이�지중화�될�경우�단지�내부에�한전공급설비가�설치�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상가�주출입구�레벨은�현장상황에�따라�계획�레벨이�변경�될�수�있으며,�때에�따라�계단�등이�설치�될�수�있습니다
ㆍ�환기장비에는�외부�미세먼지를�일부�차단하는�청정필터가�설치되며,�필터는�연2회�이상�교체하는�것을�권장합니다.�
사용하시는�정도에�따라�교체주기는�다소�상이할�수�있습니다

ㆍ�주변단지의�신축으로�인한�건축사항과�아파트/오피스텔�배치구조�및�동·호수별�위치에�따라�일조권,�조망권�등의�
환경권�및�사생활�등이�침해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외부의�도시계획도로의�레벨조정으로�도로�경사도�및�도로접속이�원활하게�이루어지도록�하면서�
지반레벨(계획고)이�현장여건에�맞게�설계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대관�인·허가에�따라�단지내/외�도로(인도,�차도,�비상차량�동선�등),�부대복리시설(어린이집,�근린생활시설,�실외�
어린이놀이터�등)�등의�선형,�위치,�크기,�모양�등이�변경될�수�있음을�입주자는�이의�없이�동의하며,�입주자에게�
변경사항에�대해�추후�통보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외곽의�옹벽,�돌쌓기벽(조경석�쌓기�포함)�등의�위치�및�형태는�준공접수�인·허가�과정�또는�현장주변여건�
(도로현황,�레벨현황�등)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위실,�지하주차장,�부대복리시설,�조경공간�등은�실시공시�대관�인·허가과정이나,�현장여건에�따라�면적과�계획이�
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따라�각�실의�기타공용면적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배치�특성상�단지�내외�도로(단지주변�도시계획도로�및�지하주차장�출입구�포함)와�단지�내�비상�차로�등에�인접한�
저층부�실에는�차량소음,�자동차�전조등,�전주�등에�의한�사생활권�등의�각종�환경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측량결과에�따라�대지주위�도로�폭,�단지�내�도로선형,�시설물의�위치,�조경(수목,�조경시설,�포장),�단지�레벨차에�따른�
옹벽의�형태�및�위치��등이�변경될�수�있고,�이에�따른�설계변경이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�배치에�따른�동간거리로�인한�일조권�및�조망권,�사생활권�등의�환경권을�침해받을�수�있습니다.
ㆍ�각�동�주변에는�지하주차장�환기구�및�비상용�발전기등�시설�급배기구가�설치되어�소음�및�냄새,�진동이�발생�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단지는�지형의�특성상�단차가�일부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공동주택�및�근린생활시설의�도시가스�공급을�위하여�101동�인근에�도시가스�정압기가�지상에�설치될�수�있으며,�
소음�및�냄새�등의�영향에�의한�사생활�및�환경권이�침해�당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�공공보행통로가�조성되어�있어,�외부인의�단지�내�유입�및�보행자�소음�등에�의한�사생활�및�환경권이�침해�될�
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지3층에는�옥상조경�및�어린이놀이터,�휴게공간이�적용되어�있어�사용자에�의한�사생활�및�환경권이�침해�될�수�
있습니다.�

ㆍ�단지�중앙부에�어린이집�및�유아놀이터가�위치하여�소음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실외�어린이놀이터,�D/A(설비�환기구),�천창,�쓰레기�분리수거장,�근린생활시설,�등의�설치로�인하여�
일조권·조망권·환경권·소음·진동�등�사생활권이�영향을�받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옥탑�및�지붕에�의장용�구조물,�방송안테나,�피뢰침,�태양광판넬,�이동통신�설비등의�시설물이�설치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이로�
인한�소음,�진동�등이�발생할�경우�「주택건설기준�등에�관한�규정」�제9조에�의거하여�소음기준이�적용되며�환경권과�
조망�및�빛의�산란�등에�의한�사생활권이�침해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스프링클러�설치�등으로�실�내�부분적으로�천장높이�차이가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실별�골조상이�등으로�천장높이가�다를�
수�있습니다.

ㆍ�외부색채,�입면(창호형태�등)�및�옥상구조물�등은�인허가�및�시공�시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공용부�마감이�다소�매끄러운�타일�또는�바닥�화강석�물갈기�제품이�적용될�경우�미끄러짐에�주의해야�합니다.�����
ㆍ�오피스텔의�구조�및�성능�개선을�위하여�전용면적(공용면적제외)을�변경하지�아니하는�내부구조의�위치�또는�면적이�
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자전거�보관소�위치�및�개소는�보행동선,�보관�편리성�등에�따라�현장�실시공시�각�동별로�위치가�삭제�또는�
변경되거나�추가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지상1,�2층에�어린이집/경로당/관리사무소/방재실/MDF실/주민회의실/라운지카페/커뮤니티시설�등이�위치하고�
있어�소음�및�미세한�진동�등에�의한�사생활�및�환경권이�침해�당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주민운동시설(피트니스�등)�1개소,�관리사무소(오피스텔+상가)�1개소,�라운지카페�1개소,�어린이놀이터(아파트와�
공동�사용)�1개소

ㆍ�계단실창은�피난�시�제연을�위하여�개폐�불가능한�고정창으로�시공�됩니다.
ㆍ�엘리베이터�홀의�마감사양은�지하층,�1층,�2층�이상의�기준이�상이합니다.

(기계전기설비)
ㆍ�주차장�상부는�각종�배선,�배관이�노출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복도�및�전용면적�천장�내부가�기계설비�및�전기설비�등�시설물의�경로로�사용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전기,�통신,�맨홀�등의�인입위치�및�우오수�배관은�실시공�위치�및�개소가�조정�및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오피스텔,�근린생활시설의�각종�기계설비�덕트배관�및�전기�통신용�케이블�트레이�등의�경로는�주차장�상부�공간을�
공동�사용합니다.

ㆍ�계약�용량외에�입주자에�의해�증설되는�전기용량,�배관�및�배선�등은�입주자가�공사해야�합니다.
ㆍ�단위실�천장내부에�상부실�배관이�설치되어�배관소음�발생�및�점검구가�설치될�수�있으며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주방에�렌지후드�환기덕트,�콘센트�등이�설치되며�이로�인한�일부�가구�및�선반의�구조가�주택전시관�및�도면과�상이할�
수�있습니다.

ㆍ�각�동�옥탑�및�지상�일부구간에는�의장용�구조물,�방송안테나,�피뢰침,�태양광�판넬,�이동통신�설비가�설치될�수�있으며,�
추후�설치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조명기구,�조명�스위치,�대기전력�차단스위치,�콘센트,�온도조절기,�환기컨트롤러,�환기디퓨저,�
바닥드레인,�선홈통,�수전류�등의�제품사양�및�위치는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오피스텔�엘리베이터�홀�및�공용부(복도)에는�별도의�냉난방�및�환기장치가�설치되지�않습니다.

(지하주차장�및�부대시설)
ㆍ�부대시설에�설치되는�각종�기구류�등의�사양은�각�시설의�기능에�맞추어�설치될�예정이며,�입주민들은�설치되는�각종�
기구류의�사양�등에�대한�변경�등을�요청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오피스텔�부대시설은�관리단의�구성�이후�오피스텔�입주민들이�자체적인�비용으로�유지,�관리,�운영하여야�하며�
근린생활시설�입주자들은�사용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당�상품의�기타공용,�계약면적은�단지공용시설�및�부대시설의�계획에�따라�약간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�이에�대해�
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부대시설은�입주민들의�책임과�부담하에�자체적으로�유지,�관리�및�운영을�하여야�합니다.
ㆍ�단지�내�부대시설은�분양�시�제시한�기능으로�적용되고,�설계변경을�통해�일부�실�배치,�형태,�내부구조�등�건축계획과�
마감재는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추후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�부대시설�등은�실기능을�위한�최소한의�기준으로�시공될�것이며�이에�대해�추가설치를�요구�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부대시설의�상품개선�및�기능,�구조,�성능�등을�위하여�평면,�입면,�단면,�창호재질�등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부대시설�천정속�공간에�근린생활�시설용�설비배관�및�덕트가�설치�될�수�있으며�추후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�공용�시설물�및�도로선형의�변경,�단지�내�설치되는�시설물의�종류·높이·이격거리�등의�변경�등으로�인하여�
일조권·조망권·환경권�등�사생활권이�영향을�받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공용�시설물의�위치�및�개소는�시공�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지�내�지하주차장은�사업시행인가�변경�또는�동선,�기능,�성능�개선을�위하여�설계변경�될�수�있으며,�추후�이에�따른�
이의를�제기하실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단지�내�지하주차장은�일부�구간에서�교차로가�형성�되며,�교차�부분에서는�보행자�동선과�차량�동선의�간섭이�있을�수�
있으며,�지하주차장�주차대수�최대확보를�위하여�기둥�간격이�일정하지�않아�일부�주차면에는�기둥과�간섭(운전석�및�
보조석)되어�승하차시�불편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�상부는�각종�배선,�배관이�노출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지하주차장�차량출입구�및�램프지붕의�형태,�마감재,�컬러�등이�상세계획에�따라�공사중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지하주차장�줄눈은�공사계획에�따라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시공시�해당부위�코킹은�시공하지�않습니다.
ㆍ�단지내�지하주차장은�동선,�기능,�성능�개선을�위하여�설계변경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일부구간에서�교차로가�형성되며,�교차�
부분에서는�보행자�동선과�차량동선의�간섭이�있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은�주차대수�최대�확보를�위하여�기둥�간격이�일정하지�않으므로�일부�주차면에는�기둥과�간섭(운전석�및�
보조석)되어�승하차시�불편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해당동의�이용�상황에�따라�해당실에�주차�후�이동거리�증가,�근접한�주차면�부족�등으로�불편할�수�있으나,�이는�
설계상�불가피한�사항으로�이에�대한�민원�등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근린생활시설�주차장까지�차량동선이�단지출입구를�통하여�진입하므로�입주자�차량과의�간섭이�있을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지하주차장,�기계실,�전기실,�발전기실,�제연팬룸�등의�환기를�위해�설치되는�지상돌출물은�일부�저층�실의�조망권이�
불리하게�할�수도�있고�소음�및�냄새,�진동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�제연팬룸�및�기전실에�인접한�저층실는�기계가동에�의한�소음�및�진동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지하주차장�환기를�위한�급배기팬이�주차장�벽체�매립형으로�노출되어�설치되며,�팬의�위치�및�유인팬�타입은�변경될�
수�있습니다.

ㆍ�복도�및�실�점유공간�천장�내부�또는�상부장의�공간이�기계설비�및�전기시설물의�경로로�사용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지�내�공용�시설물�및�도로선형의�변경,�단지�내�설치되는�옹벽,�석축�등의�높이,�이격거리�등의�변경등으로�인하여�
일조권,�조망권,�환경권�등�사생활권이�영향을�받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문주�형태,�위치,�마감재,�컬러�등이�상세계획에�따라�공사중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지�가로변�시설물이�신설,�추가되어�공사�중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출입구�경비실�위치는�교통통제의�편리성�및�효율성을�위하여�이동하여�설치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공용시설물의�위치�및�개소는�시공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커뮤니티시설(실내�휘트니스�등)의�운영�및�관리는�입주자�부담으로�운영�됩니다.
ㆍ�주거공용부분인�공용계단,�지하주차장,�옥상,�전실�및�홀�등은�주거공용부분으로�개인적으로�전용화하여�사용이�
불가합니다.

ㆍ�지질조사등을�통해�지하수위가�높은�경우�건물의�안전을�위해서�영구배수공법을�적용할�예정이며,�이에�따른�
관리비용은�입주자가�부담하셔야�합니다.

ㆍ�상가외부�가로수로�인한�조망등이�가려질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상가외부�인도에�피프틴�스테이션이�설치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상가외부에�볼라드,�가로등�보차로�구분용�휀스,�각종게시판,�버스�쉘터�등의�시설물이�설치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대해�
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2층에�사용되는�공용복도�면적은�용도별�면적[(근린생활시설�=�상가�+�화장실�+�계단실�및�코어),�(공동주택�=�
복리시설�+�복리시설�출입구),�(오피스텔�=�복리시설�+�복리시설�출입구)]�비율로�공용�복도면적이분배되어�있으며,�
공용복도의�사용시간은�단지내�상가협의회(가칭)와�단지내주민협의회(가칭)의�협의에�따라�제한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재난,�안전,�소방과�관련하여�관련법에�따라�시공시에�일부�변경이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이와�관련된�사항에�대해서는�
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지하주차장의�주차면�위치가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주차구획선은�도서상의�실선을�기준으로,�구획되어�있으며,�
주차구획선�표기시�좌우측�부분에�편차가�생길수�있으며�이에�대해서는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�

(단위실)
ㆍ�본�오피스텔은�철근콘크리트�구조로�설계되었고,�단위실�내�일부�간벽은�골조�및�경량벽체로�시공되어�일반�
벽식구조와�비교하여�소음�및�충격음�전달이�다를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인허가�과정�및�실제�시공시�사용성�개선을�위해�주방기구�및�수납공간의�계획이�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위실�평면도�및�이미지컷은�입주자의�이해를�돕기�위하여�임의로�가구�등을�시물레이션�한�것으로�계약시�
포함여부를�필히�확인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실�내부�마감재,�가구,�전기�설비�설치물이�시공되면서�일부�사용할�수�없는�공간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주방가구,�붙박이장,�신발장,�욕실장,�거울�등�설치되는�가구의�비노출면(후면,�하부,�천장)에는�마루,�타일,�도배�등�
마감재가�시공되지�않습니다.

ㆍ�각종�마감재,�단위실(방화문�포함),�계단실(방화문�포함),�층간차음재�등�“갑”�또는�“갑”이�선임한�감리가�
공인인증시험기관의�성능시험을�합격한�제품을�승인하여�시공한�경우�관련�규정을�준수한�것으로�봅니다.

ㆍ�“을”이�임의로�전유실�인테리어�공사�등을�수행하여�하자�또는�성능불량이�발생한�경우�“갑”�및�“시공자”에게�
원상회복�및�손해배상�등�일체의�요구를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실내�창호의�설치위치,�크기,�사양(유리사양,�창틀디자인,�손잡이,�루버형태,�재질,�색상,�디자인)�제조사,�문�열림�방향은�
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계약자가�희망하는�용량(규격)의�가전제품(김치냉장고,�냉장고,�세탁기�등),�가구�등이�폭,�높이�등의�차이로�인하여�
배치가�불가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타일�및�인조대리석,�바닥재�등�자재의�특성상�균등한�색상�및�무늬가�다를�수�있으며�이는�하자사항이�아님을�
유념하시고�차후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으며,�자재�자체의�품질상�하자의�판단은�K.S�기준에�의합니다.

ㆍ�목창호류,�가구류,�석재류,�타일류,�바닥재�등�마감자재의�색상,�디자인,�재질�등은�실시공시�주택전시관과�다소�상이할�
수�있습니다.

ㆍ�현관�신발장,�주방가구,�욕실장�외�수납공간의�크기와�마감자재는�형별로�상이하므로�반드시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주방에�설치되는�전기�하이라이트의�사양은�허가도면과�상이할�수�있으며,�단위실�내�도시가스�배관이�설치되지�
않으므로�가스를�이용한�기기의�사용이�불가함을�사전에�확인하시기�바라며,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마감자재의�내용은�형별�등에�따라�다소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제반�홍보물의�면적�및�세부내용은�인·허가�과정에서�
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니�계약체결시�반드시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가구�금속�손잡이류의�색상은�본�공사시�주택전시관과�다소�상이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욕실천장�나누기�및�점검구�위치는�본�공사시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�
ㆍ�각�실별�공간의�크기,�창호의�크기�등�형별�등에�따라�다소�차이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계약체결시�반드시�확인하시기�
바랍니다.

ㆍ�입주�후�입주자에�의한�불법구조�변경�시�관계법령에�따라�처벌될�수�있으므로,�이에�대한�모든�책임은�입주자에게�
있음을�양지하시기�바랍니다.

ㆍ�내부�벽체는�일부�경량벽체로�시공되어지며,�부착물�설치시�경량벽체용�전용�철물을�사용해야�합니다.
ㆍ�외부창호,�난간,�프레임�사이즈,�유리색상,�두께�및�제품사양은�공사�시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�실별,�층별,�위치별로�각종�
사양이�다르게�적용될�수�있습니다

ㆍ�실�별�외부창호는�이중창호(PL창)가�설치되며,�창호사양(유리종류,�하드웨어,�창틀,�크기,�열림방향�등)은�변경될�수�
있으며,�단영성능(TDR값�제외)은�동등이상�제품이�설치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실�별�외창호는�기능성�및�시공성(구조계산,�단열시뮬레이션,�가시도,�사용성),�등에�의하여�다음과�같은�사항이�변경될�
수�있습니다.�(외창�프레임의�구조형상,�규격�및�위치,�색상,�개폐창호의�위치�및�방향,�방충망의�유형�및�위치,�유리의�
사양�및�색상,�프레임과�유리창의�체결방법,�하드웨어,�난간의�설치위치�및�고정방법�등)

ㆍ�침실,�욕실�등의�벽체�두께�변경에�따라�문틀의�폭(벽체�두께면)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현장�여건�및�입주자�사용성�개선을�위한�문틀의�폭�변경,�창호�및�각종�도어류의�재질,�개폐방향,�디자인,�사양�등이�
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침실,�거실,�주방�등�가변성으로�인하여�항목�및�아이템�실별위치는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욕실,�현관�등�단차부위�시공오차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욕실의�신발�걸림과�무관하오니,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
없습니다.

ㆍ�실내습도등�생활여건에�따라�창호�및�유리창표면에�결로가�발생할�수�있다는�사실을�인지하여,�주기적인�환기�등의�
예방조치를�취해야하며,�이로�인하여�사업주체�및�시공자에�이의를�제기�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�설치된�보조조명,�커튼,�소파,�거실장,�침대,�책상�등의�이동식가구,�디스플레이�가전,�소품�등은�단위실�
연출을�위한�것으로�본�공사�시�시공되지�않습니다.

ㆍ�단위실�내�가구배치,�평면배치�등을�입주�전에�입주자�개인의�기호에�맞게�변경�할�수�없으며,�내부시설물의�변경�
필요시�준공�및�시설물�인수인계�후�입주자�개인이�직접�시행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단위실�내�유리의�성능을�최적화하기�위하여�위치별로�특성이�다른�유리가�설치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마감재의�사양은�실별에�따라�차이가�있으니,�주택전시관에서�차이점을�확인�후�계약하여야�합니다.
ㆍ�현관바닥,�주방�벽,�욕실�벽,�바닥�및�세탁실�바닥의�타일나누기가�주택전시관과�다르게�시공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일반가구,�주방가구�등의�치수�및�내부�디자인은�일부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본공사�커텐박스�시공�시�간섭부분의�가구사이즈가�일부�줄어들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주방씽크장�하부에는�온수분배기�등이�설치되며�이로�인해�씽크장�하부의�수납이�제한�될�수�있습니다
ㆍ�화장실�천정에�상부층�급배수를�위한�분배기�및�배수배관이�설치됨에�따라,�유지관리를�위한�점검구가�천장에�
설치되며�일부�단위실�화장실에는�급배수�설치를�위하여�추가로�턱이�설치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외관과�관련하여�외부�벽체가�내부에서의�시야를�일부�가릴�수�있음을�인지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골조와�이질벽체(경량벽체�또는�조적벽�등)의�접합부�처리와�단열재�설치�등을�위하여�골조의�일부가�이격되어�시공될�
수�있습니다.

ㆍ�골조와�조적벽체�등의�이질재료가�접하는�부분에는�크랙�하자�방지와�문틀�케이싱�설치를�위하여�일부�마감면과�
골조의�조정이�있을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단위실�내부의�커튼박스의�길이�및�형태는�천장�내부의�설비�및�전기�배관�등의�시설물�위치로�인해�변경�시공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개인적인�확장공사�또는�인테리어�공사�등으로�인한�실�내·외부�파손�및�훼손사항은�본인�책임으로�원상복구�하여야�
합니다.

ㆍ�입주�후�세면대등�위생도기를�개별�교체�시�반드시�입주자�안내문의�교체�매뉴얼을�준수하시기�바라며,�교체�시�실�
내·외부�파손�및�훼손사항이�발생할�경우�본인�책임으로�원상복구�하여야�합니다.�

ㆍ�오피스텔�특성상�실�내�가구배치,�평면배치,�기타�품목�시공위치는�입주자�개인별�변경�요청을�할�수�없으며,�변경�필요�
시�준공�및�시설물�인수인계�후�입주자�개인이�직접�시행하여야�합니다.

ㆍ�입주자가�사용�또는�희망하는�가전제품(김치냉장고,�냉장고,�세탁기,�건조기,�에어컨�등)�및�가구의�용량/규격에�따라�
실�내�설치가�불가할�수�있으니�청약�및�계약�전�반드시�확인하시기�바라며,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하향식�피난구�출입문은�소방심의�등�인허가�과정에�의거�동등이상의�사양(제조사,�디자인,�재질�등)으로�변경될�수�
있습니다.

ㆍ�거실의�외부창호에는�소방심의�등�인허가�과정에�의거�배연창(화재시�자동개폐)이�설치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이로�인하여�
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�

ㆍ�소방관련법상�25층�이하의�실에는�각�실에�1개소의�소방대�진입창�표시�스티커(주,�야간�식별용)가�부착됩니다.�
소방대�진입창�표시�스티커는�[66타입�:�침실2],�[83타입�:�침실1]에�부착됩니다.

ㆍ�주택전시관에는�기본으로�설치되는�마감재�이외�별도의�전시품이�설치되어�있으므로�해당�전시품이�분양가에�포함된�
품목인지�여부를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

ㆍ�현장�여건�및�구조,성능,상품개선�등을�위하여�조명기구,�홈서버,�분전함,�콘센트,�소방설비,�디퓨저,�바닥배수구�및�
배선기구류�등의�변경사항이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

ㆍ�실시공시�실내�화장실의�천장높이는�바닥타일의�마감구배와�천장�내�설비배관�설치�등에�의하여�도면상의�치수와�
달리�일부오차가�발생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세탁실/욕실/현관�등�단차부위�시공오차가�있을�수�있으며,�욕실의�단차는�침실내부로�물넘침을�방지하기�위하여�
계획�되었습니다

ㆍ�실의�천장�부위에�추가�단열공사로�인해�우물천장�깊이,�등박스의�크기,�시스템에어컨(옵션�선택�시),�스프링클러�헤드,�
원형�디퓨저�등�천장부분이�변경(위치�및�깊이�등)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ALC벽체�및�경량벽체는�시장�수급�상황�등에�따라�조적�벽체�등으로�변경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해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
없습니다

ㆍ�본�공사�시�주동�옥상난간대�및�외부창호�난간대의�디테일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단위실�내�환기시스템은�본�공사�시�설치위치에�따라�장비�및�배관�등이�노출되며,�건축입면�및�내부�마감이�일부�
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화장실�및�주방배기는�당해층�직배기�방식으로,�배기�덕트가�천장속에�설치되어�배기�시�소음�및�진동이�발생될�수�
있으며,�이에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�

ㆍ�외기와�실내간�온도차가�클�때�가습기사용,�장시간�음식물조리,�실내빨래�건조대사용�등으로�충분히�환기시키지�않을�
경우�결로가�발생할�수�있있습니다.

ㆍ�실내부�전기,�설비공사상�일부�노출배관의�시공이�불가피할�경우�실사용�면적에�영향을�줄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실내�창호�및�문의�형태�및�위치,�방향은�실제�시공�시�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인·허가�과정�및�본�공사�과정�중�사용성�개선을�위해�주방가구�및�수납공간이�일부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마감자재내용은�형별,�Type별�등에�따라�약간의�차이가�있으니�주택전시관을�참조하시기�바랍니다.
ㆍ�스프링클러�설치�등으로�실�내�부분적으로�천장높이�차이가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실별�골조상이�등으로�천장높이가�다를�
수�있습니다.

ㆍ�설계�및�시공상의�이유로�실의�모든�난간대�형태�및�재질은�변경�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추후�현장상황에�따라서�단위실�커텐박스�위치는�타입별로�상이하게�설치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본�공사시�실�마감자재(렌지후드,�위생도기,�수전,�액세서리�류)의�설치�위치는�마감치수�및�사용자�편의를�고려하여�
주택전시관에�설치되는�위치와�일부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ㆍ�본�공사시�실�마감자재(렌지후드,�위생도기,�수전,�액세서리�류)는�동등이상의�제품으로�일부�변경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본�공사시�실외기�그릴의�손잡이�모양�및�개폐작동�방식이�변경될�수�있습니다.
ㆍ�홈네트워크�기기의�전화�통화�기능은�KT�일반전화만�사용�가능하며,�인터넷�전화는�사용할�수�없습니다.
ㆍ�주택전시관의�주방TV�설치�방식은�연출용이며,�본공사�시�케이블이�노출되어�시공됩니다.
ㆍ�에어컨�설치�시�실외기�설치�위치는�하향식�피난구�실에�계획되어�있으며�실외기실�출입문과�공간을�감안하여�에어컨�
성능에�지장이�없도록�입주자가�설치하여야�합니다.

ㆍ‘83타입�타입�세탁실(보조주방)은�세탁실�출입문이�가구도어로�시공됩니다.
ㆍ�‘83타입��침실1�파우더룸에�설치되는�세면대를�위한�급수,�급탕�및�배수배관이�세면대�하부장에�노출되어�시공될�수�
있으며,�이에�따른�하부장�공간�사용에�제약이�발생할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습니다.

ㆍ�지상3층�단위실에는�하향식�피난구가�설치되지�않습니다.

▣  관리형 토지신탁
①��위�분양�건축물의�신축�및�분양사업은�“(주)디에이치개발”이�“국제자산신탁(주)”에게�사업부지�및�시행을�신탁하여�
진행하는�관리형토지신탁�사업으로,�실질적인�분양사업자는�“(주)디에이치개발”임을�“을”은�인지한다.�����

②��본�계약의�각�규정에도�불구하고�“국제자산신탁(주)”은�관련�법률�및�본�분양계약상�매도인의�제반�의무(분양대금�
반환,�지체상금�배상,�하자보수책임을�포함하며�이에�한하지�않는다)를�신탁재산의�한도�내에서만�부담하며,�이를�
넘는�책임은�“(주)디에이치개발”이�부담한다.�

③��“(주)디에이치개발”의�신탁계약상�위탁자의�지위가�양도되는�경우�“분양받은�자”는�그�사실을�통지�받은�시점에�
양도에�동의한�것으로�본다.�����

④��수분양자는�본�분양이�신탁법�및�자본시장과�금융투자업에�관한�법률에�의한�토지신탁사업에�의거�공급되는�
재산이라는�특수성을�인지하고,�신탁�해지�등의�사유로�인하여�“위탁자”와�“수탁자”가�체결한�신탁계약이�종료�또는�

�����“�수분양자”에게�본�분양계약의�분양목적물에�관한�소유권이전등기된�경우,�“수탁자”의�모든�권리와�의무는�
“위탁자”에게�면책적으로�포괄�승계되고�“수탁자”의�“수분양자”에�대한�매도인으로서의�권리의무도�계약변경�등�
별도의�조치�없이�

����“위탁자”에게�면책적으로�승계됨에�동의하며�이에�대한�이의를�제기할�수�없다.

▣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·광고 사항
�•�등록사업자�:�국제자산신탁(주),�서울특별시�강남구�테헤란로�419,�20층(삼성동,�삼성금융프라자)
�•�부동산개발업�등록번호�:�서울�070034
�•�사업방식�:�관리형토지신탁
�•�소유권에�관한사항�:�대지소유권�100%�확보
�•�경기도�고양시�주택과��[허가번호�:�고양시�-�주택과�-�23521호(2017.06.19.)]�사업승인�완료

▣ 사업관계자 명칭

구��분 시행�위탁사 시행�수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

상��호 ㈜디에이치개발 국제자산신탁㈜ 대림산업㈜ ㈜미래인

▣��주택전시관�위치�:�경기도�고양시�일산동구�백석동�1307-2번지
▣��홈페이지�:�http://www.daelim-apt.co.kr
▣��분양문의�:�031-921-0777

※��홈페이지�및�분양,�광고에�관한�문의사항은�상기�분양문의번호로�문의하여�주시기�바랍니다.
※��본�공고는�편집�및�인쇄�과정상�착오가�있을�수�있으니�의문사항에�대하여는�주택전시관�및�사업주체로�문의하여�
재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�

※��자세한�공사범위�및�마감재는�주택전시관에서�확인하시기�바랍니다.




